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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최근 일터에서는 사용자의 갑질이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차별

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제도만으로는 해결하

기 어려운 이슈들도 산재해 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문제를 넘어서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 다수 노조 조합원과 소수 노조 조합원 정규직 근로

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기업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미조직 영세 중소기업

하청업체 근로자 간의 격차와 갈등 역시 커져가고 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정치적 민주화에 더하여 경제적 민주화 산업 직장에서

의 민주화가 요청되고 있으며 법제도적 기반으로써 근로자이익대표제와 경영

참여제도의 안정적 제도화와 운영 역시 요구된다

한편 회사는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의 지배구조 설계 

역시 법인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국가가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며 회사를 사람처럼 취급하기로 결단한 것은 기업에 

일정한 공적 기능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회사의 경제적 구조에

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가지는 정치적 구조 기업의 공적 기능에 대한 

역할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기업의 중요 구성원인 노동자에게 기업의 이익에 대한 배분에 대한 권

리를 일정 정도 균점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헌법 제 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즉 기업이 창출한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고 기업 내부

의 권위의 소재와 분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 이익대표제와 경영참가제

도는 노동자의 정당한 배분 권리 를 관철할 수 있는 이해대변 기제로 작용한

다 그러나 현행법상 제도들은 기업의 주인은 소유자 혹은 주주 라는 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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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해있으며 기업이 가지는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

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권 이 재산권에 근거한 불가침의 권리라는 인식 주

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에 의문을 던지며 출발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기초 

속에 설계된 현행 근로자 이익대표제와 경영참가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당해 제도들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이론적 기초를 논한다

특히 제 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자기결정권과 인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해 필

요한 정치적 권리를 통해 근로자 이익대표제의 이론적 기초를 모색한다 또한 

제 장의 경영참가제도의 이론적 기초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기업의 본질과 기

업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며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일터 민주주의 도입의 

필연성에 대해 논한다 제 장에서는 노동조합 과반수 근로자대표로 대표되

는 근로자 이익대표제와 경영참가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노사협의회가 현실

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그 역할과 내용을 알아보고 각 제도들이 가지

는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

로 향후 근로자 이익대표제와 경영참가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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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우리는 한 기업의 노동자로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사람의 일생에서 

생업이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따라서 생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즉 

일터에서 규정짓는 혜택과 규제들은 노동자의 삶의 방식을 결정짓기도 하며 

노동자의 자유를 규제지을 수도 있다 일터가 곧 우리 내 삶터인 것이다 이처

럼 노동자의 삶이 일터 기업이라는 존재 지평 속에서 규정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운영과 존폐에 대한 사용자의 의사결정 권한은 헌법 제 조에 근

거한 자연권 불가침의 기본권 처럼 여겨진다 이에 사용자의 권한은 무소불

위 의 권력처럼 치부되고 독재와 명령 통제의 시스템이 일터를 지배하고 있

다 민주적 권리는 일터 앞에서 유보된다 일터에 들어서는 순간 그곳에서 기

다리는 문화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권위주의적인 문화라면 제아무리 정

치 사회적으로 민주적인 법과 제도를 갖추었더라도 삶의 민주주의는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

최근 압축성장을 거치며 성장한 거대 회사들도 수평적 기업 문화를 자부

했지만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조직 운영으로 인한 폐단을 막지 못했다 유명 

회사 중 하나인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중 동료와 다시 함께 일하고 

싶은지에 대한 평가가 공개되었다 이는 동료 간 불신을 조장하는 인사평가항

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한 직원은 이러한 과도한 성과평가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또한 고성과자 선별복지

년 이상 재직 시 스톡옵션 지급 등 차별과 불공정에 기반한 성과보상 방식 역

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장시간 근로 등으로 근로감독을 받기도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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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근로감독을 요청한 주체가 직원 고발에 의해서였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기

도 했다 네이버 역시 비슷한 문제로 시름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업무상 스

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 사건에 대해 자

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또 다른 기업인 넥슨의 경우에는 기존 직원이

라 할지라도 프로젝트 시마다 재채용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방식의 채용은 

고용불안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넥슨에서 노조가 탄생한 배경이 되

기도 했다 이처럼 회사가 성과를 위한 명목으로 회사와의 일체성을 강조하며 

행해지는 과도한 통제 필요 이상의 제한 정서적 폭력은 우리 생각보다도 일

상화되어 있다 또한 효율성을 명목으로 불공정과 차별에 기반한 과도한 성과

평가 불안정한 고용기조 등은 기업성과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정한 성과 공유

를 가로막는 병폐가 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병폐들이 사회적 이슈들로 떠오

르면서 경제와 산업 부문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일상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직장에서는 사용자의 갑

질이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차별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

며 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들도 산재해 있

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문제를 넘어서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 다수 

노조 조합원과 소수 노조 조합원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기업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미조직 영세 중소기업 하청업체 근로자 간의 격차와 

갈등 역시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타계를 위해 직장에서도 개인이 인

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을 권리 및 공정한 

성과 배분을 요구할 수 있을 권리의 보장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즉 권의주

의적인 기업문화에 대한 변화의 요청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이를 위한 해법

으로 정치적 민주화에 더하여 경제적 민주화 산업 직장에서의 민주화가 요청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근로자이익대표제와 경영참여제도

의 안정적 제도화와 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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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사는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어

떻게 설계하든 이는 법인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

제이다 이제는 회사의 경제학적 구조가 아니라 회사의 정치적 구조로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긍정하는 한 기업의 이익을 수취할 

권리를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법제가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기업의 소유 라는 말이 내포하는 기업을 통제하는 권리 의 

일부를 근로자가 분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은 현행 ｢헌법｣ 제 조 제 항이 

선언하고 있는 경제민주주의 원칙에 오히려 부합한다 국가가 자본단체에 불

과한 회사에 법인격 을 부여한 것은 즉 회사를 사람 으로 취급하기로 결단한 

것은 주식회사가 일정한 공적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근로

자에게 기업의 소유 에 관한 권한을 일정 정도 균점하게 하는 것은 노동소외

와 착취를 억제하고 기업이 창출한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

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 이익대표제와 경영참가제

도는 노동자의 정당한 배분 권리 를 관철할 수 있는 이해대변 기제로 작용한

다 그러나 현행법상 제도들은 기업의 주인은 소유자 혹은 주주 라는 인식에 

기초해있으며 기업이 가지는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

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권 이 재산권에 근거한 불가침의 권리라는 

인식 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에 의문을 던지며 출발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

적 기초 속에 설계된 현행 근로자 이익대표제와 경영참가제도의 변화가 필요

한 시점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당해 제도들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온

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이론적 기초를 논하고 당해 이론적 기초

를 토대로 근로자 이익대표제와 경영참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권오성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의 당위성 노동 이슈 제 호 

권오성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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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내용과 방법

노동자는 사용자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 분산투자가 

가능한 물적자본과 달리 인적자본은 원칙적으로 한 회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회사의 성과와 자신의 생존이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의 결정에 대하여 자신

의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정치적 권리 행사 문제이다

이에 기초해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이익대표제와 경영참가제도가 사용자

의 결정권과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라는 차원

에서 동일한 논의선상에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나 정치적 권리의 행사 수준

에서 두 논의는 구별된다 근로자 이익대표제는 노동력 구매차원에서

경영참가제도는 기업 운영 차원에서의 정치적 권리행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치 의 의미는 노동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

한 이해대변 기제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노동자 자신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개인의 존엄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밀접히 연관

되는 근로조건 등의 노동법령의 규율이 필요한 영역 및 자신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는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의제설정과 결정단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정치 를 상정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참여를 가능케 하며 이해조정 기제로써 기능하는 정치적 원리인 민주주

의 개념을 일터 단위까지 적용해본다

아울러 자기결정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사람들의 참

여가 이루어지는 직접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민주주의가 대의제를 취하고 있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노

동분야에서의 의사결정 참여는 대표기관을 통한 이익대표시스템을 띄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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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집단이익을 대변하는 일정 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일정 집단의 이

익을 대변하는 기관은 의회민주주의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과 유

사하게 노동자 집단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연구 제 장과 제 장에서는 근로자 이익대표제와 경

영참가제도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노동자들의 자기결정권 과 

인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정치적 권리 에 대해 논하며 근로자 

이익대표제의 이론적 기초를 모색해 본다

또한 경영참가제도의 이론적 기초를 살펴보기 위해 기업의 본질과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해 알아본다 나아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위해 일터 민주주

의 도입은 필수임을 논한다 아울러 기업 내에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자

유주의경제질서에서 오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

는 헌법 제 조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당해 조항이 경영

참여제도의 법적기초가 될 수 있음을 논한다

제 장에서는 노동조합 과반수 근로자대표로 대표되는 근로자 이익대표제

와 경영참가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노사협의회가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하

고 있는지 그 역할과 내용을 알아보고 각 제도들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알

아본다 제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근로자 이익대표제와 

경영참가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개선방안

을 제시할 것이다 이때 개선방안은 이수진의원 등 인이 발의

한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기초로 살펴본다

김기선 지금 다시 근로자대표를 생각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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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익대표제의 이론적 기초 

근로조건 결정의 기초 

우리나라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은 헌법 제 조 제 조와 근로기준법

제 조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 제 조는 제 항은 인간의 존엄

성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

별적인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법 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찾을 수 있다 이

에 따라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율되어야 함과 동

시에 근로기준법 제 조 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자율적인 

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로조건의 자율적인 결정을 위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개별적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

른 개별적 결정 방식이고 둘째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집단적 

결정 방식이다 개별적 결정 방식인 근로계약을 제외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및 단체협약 등 대부분의 근로조건은 집단

적 결정 방식을 통해 결정된다

본래 사인 간의 법률관계는 자유로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른다 이에 따

라 근로관계도 개별적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을 통한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나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용자의 실제적 권력과 잉여가치의 

최대화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이념이 결합되었을 때 노동자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등이 있다

5) 근로기준법 제 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철수 통일적인 종업원대표시스템 정립을 위한 소고 󰡔산업관계연구󰡕 제 권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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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결정과 인격적 지배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 힘을 

발휘하여 노동자의 자율적인 개인 영역과 생활 노동관계에서 인간다울 권리

에 대해 개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어 노사

가 근로조건을 대등하게 결정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단독결정을 제한하는 것

은 노동법의 규제를 지탱하는 핵심 근거이다

아울러 종속성을 기본특징으로 하는 근로관계에서 노동자의 인간 존엄을 

위한 자기 결정권 의 보장은 필수적이다 자기 결정권 의 보장은 지배관계에 

놓인 인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하는 결정을 헌법 제 조에서 규정하는 

인간 존엄의 이념 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실현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헌법 제 조는 이러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중 하나이다

노사 간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한계를 집단적 결정 방식을 통해 자기 결정권

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권은 개

별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집

단적 매개체 결성을 가능케 하고 산업현장과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열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사용자와 대등하게 조정하도록 한다 나아가 헌법

재판소가 밝히고 있듯이 보다 큰 노동 권의 헌법적 의미는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 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

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즉 헌법 제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권은 상대적으로 열위

에 있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준다

또한 노동 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

다 을 통해 구제화되고 있으나 이를 노동조합법과 같은 집단법 차원으로 한

정하여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 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조는 시민

7) 니시타니 사토시 󰡔노동법의 기초구조󰡕 박영사 
헌법 제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헌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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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수정하는 의미로서의 노동법의 기초구조와 근로기준법 제 조 등의 개

별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방식 과 결부해 집단적 차원에서의 대등하고 자유

로운 의사결정 을 가능케 하는 기제로 기능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 조는 집단적 결정 방식 을 통해 근로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자 이익대표제도를 구성하는 법적 토대가 된다

실질적 노사대등 관계 구현을 위한 정치적 권리의 보장

헌법 과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개별법은 노사 간의 불균형한 힘을 극복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집단적 결정 방식의 보장만으로 실질적 노사대등이 담보되기는 어렵다

노동자 단체의 조직이나 과반수 노동자 동의를 받는 방식은 노사대등을 이

루기 위한 출발점이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노사대등의 관계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집단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노동자의 집단적 발

언권 혹은 참여권이다 우리는 상대방과 자신의 의사를 충분

히 표현하며 교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문제를 조율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대화의 장이 보장될 때 서로가 평등하다

고 느낀다 반면 일방적인 지시와 맹목적인 수긍 폐쇄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을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로 느낀다 이는 가사사용인부터 기업 국가 수

10) “현대 노동법의 탄생 배경이 개별적 노동관계의 형식적 평등을 집단적 노동관계의 구체적 
평등으로 완성하는 데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노동법을 해석할 때에는 언제나 개별과 집
단의 긴장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근로기준법 제 조는 헌법 제 조 제 항
이 내포하는 집단적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을 포괄하면서 이를 좀 더 끌어올려 노동 관
계상의 일반 원칙으로 정초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박제성 집단적 근로조건 대
등 결정의 원칙과 근로자 대표론의 의의 노동법연구 제 호 
근로기준법 제 조에서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이 대등한 지위 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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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기업

이라는 공간에 적용해보고자 하며 그것이 대등한 노사관계를 위한 선결조건

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따라서 대등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소유하

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집단적 의사 발언권 혹은 참여권 이 자

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유재산권의 보장은 경제적 자유 보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사용자가 소유한 기업에 대해서 노동

자의 정치적 권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먼저 사유재산권의 법적 위상과 한계를 톺아본 후 자연권 차원에서 

노동자가 사용자 혹은 사용자가 소유한 기업 에 대해 가지는 정치적 권리의 

정당성을 다뤄보고자 한다

사유재산권의 법적 위상

헌법 제 조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이는 사유재산권의 기초

가 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재산권에 대해서 대표적인 정당화 논

변은 로크적 정당화이다 로크 에 따르면 사람들은 노동을 투입

함으로써 어떤 산물에 대해 재산권을 취득한다 재산권의 획득은 사람들을 

노동에 참여시키는 유인이 되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동인으로 자본주의적 

체제에서 순기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즉 사람들은 노동의 투입으로 

획득한 산물인 부 를 소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얻고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재산권은 경제적 자

유에 기초하고 있는 기본권 이므로 헌법 제 조 제 항 의 공공복리 등 

본 연구에서는 발언권 과 참여권 을 정치적 권리로 본다
황경식 소유권은 절대권인가 철학연구 제 집 
헌법 제 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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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침해될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로크는 재산

권 을 사회계약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였다 로크에게서 사회계약의 

목적은 재산권의 보전 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

는 사유재산권의 보장에 달려있다 아울러 사유재산권은 단순히 자신이 소유

하고 있는 물권에 대한 처분능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업의 지배구조 까

지 사유재산권의 범위에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의 법인 의 지배

구조 역시 사유재산권의 일종으로써 양도될 수 없는 권리 로 본다 그렇다

면 위와 같은 견해처럼 재산권이 천부적 기본권으로서 법적 위상을 가지는

가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마스 페인 은 인간이라는 하나의 지위를 결정짓는 것은 

자연권 으로 보았다 이는 모든 지적 권리와 정신적 권리 타인의 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개인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

리를 의미한다 자연권이란 개인에게는 완전한 권리이지만 그것을 행사하

는 힘은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다만 인간은 자연권에 

의해 자율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그가 현실을 시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소용없다 따라서 인간

은 자신의 권리에 앞서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이러한 권리를 공동의 소유에 

맡기고 그 자신의 일부인 사회와 협력하게 된다 사회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부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소유주이므로 당연한 권리로서 공동소

유의 자본에 의존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양도한 권리를 통해 

구성된 사회라는 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는 모든 자본 창출되는 부를 포

함한다 은 우리 인간의 자연권 보장 위에 서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가령 기업을 사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기업을 직접 통제하거나 통제를 임의로 위임할 수 있

는 권리이다

로버트 달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 후마니타스 
토머스 페인 상식 인권 필맥 

토머스 페인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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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퍼슨 역시 모든 재산권이 천부적 권리라는 주장에 대

하여 의문을 가졌다 안정된 소유는 사회적 법률에 소산이고 사회가 발전한 

뒤에야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제퍼슨은 재산권을 사회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로버트 달 도 비슷한 견해를 펼친다 로버트 달은 민

주적 절차를 통해 스스로 통치할 권리 자치권 를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보았

으며 기업에 대한 사적 소유는 도구적 성격만을 가지며 기업의 사적 재산권

을 보호하는 법적 조치들은 자치권에 하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사회 안에서 존재한다 사회 안에서 규율하는 법과 제도에 따라 혜

택과 규제 이를 사회질서라 명칭한다 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질서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 할 수 있는 자연권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권을 

통해 사회질서를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공동의 소유 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권은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할 자

유를 의미하기도 할 것이며 우리가 공동으로 합의한 약속을 통해 사회의 질

서를 만들어가는 자치권을 포함할 것이다 즉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

와 동시에 제약받는 자유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자연권 의 범주 

안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자연권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사회의 질서를 결정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우리 자신 스스로 

결정했기에 사회질서에 순응하며 우리 삶을 가꿔나갈 것을 약속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권은 개개인이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정하는 

권리이며 천부적 기본권으로서 양도 불가능한 권리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재산권은 자연권을 통해 통제 될 수 있는 권리

이다 경제적 자유에서 재산권이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권을 통해 권력

로버트 달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 후마니타스
에서 재인용

로버트 달 위의 책
헌법 제 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침의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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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임받은 사회 에서 재산권을 통한 경제적 자유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만

약 재산권이 자연권처럼 양도 불가능한 천부적 기본권의 법적 위상을 가진다

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재산권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공동선에 위

해가 되는 경우라도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

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재산권은 침해될 수 없고 수정될 수 없는 권리이

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산권이 우리 스스로 사회질서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

어 불가침의 도덕적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가

재산권은 사회질서가 만들어낸 산물이며 인간이 자유를 누리는 방법 가운

데 하나이다 재산권이 인간 존엄을 결정 짓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우리 헌

법에서의 여러 측면 즉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점 헌법 제

조 제 항 후문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또는 사회적 구속성 헌법 

제 조 제 항 생존권적 기본권 조항들의 입법형식 헌법 제 조 또는 제

조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질서 조정의 허용 헌법 제 조 제 항 등의 규

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헌법상 재산권이 자연권이라고 단정 지

을 수 없다 따라서 재산권 그 자체는 자연권의 하위개념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며 자연권과 같이 불가침의 기본권으로서 법적 위상을 가질 수 없다

사유재산권 행사의 한계

재산권이 자연권의 하위의 개념이라면 재산권은 자연권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재산권은 사회구성원의 인간 존엄 을 지키

는 공동선의 방향에서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응하는 경우에

만 유효한 권리로서 기능할 수 있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

는 헌법 제 조 제 항의 취지는 결국 그 사회에서 인정되는 재산권의 대상

이황희 재산권 독특한 기본권 법학평론 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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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범위 및 그 한계들이 사회적 합의의 산물임을 의미하며 재산권은 공동

선에 기반한 사회질서에 조응하도록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의 정당성   

위에서는 사유재산권은 자연권과 같은 절대적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자

연권 내용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도출해보았다 그

렇다면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인간의 존엄 이라는 공동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의 정당

성과 권리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인간

의 존엄은 노동의 존엄 으로 제한한다

노동의 존엄성의 내용

헌법 제 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므로 인간다운 일 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요구할 권리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다

운 일 좋은 노동은 어떠한 모습일까 막스 베버 는 현대의 인간 

노동을 목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강철같이 단단한 우리 에 가두었다고 표현

했다 하버마스 앙드레 고르츠 의 경우에도 

부양 교육처럼 경제적 생산성과 거리가 먼 인성과 관련된 활동 또는 가족

사랑 우정과 같은 같이 목적 합리성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영역조차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관계로 변모하는 현대의 노동 현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

다

이황희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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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이하 도 지난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이 탈규제 민영화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은 비정규직과 단

기계약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근로자의 목소리와 대표성을 잃고 소

득 불안정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는 년 제 회 총회에서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자유롭고 평등

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남녀 모두에게 인간답고

생산적인 일을 제공하는 것이 가 당면한 최우선의 목표임을 주

창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디센트 워크 이하 인간다운 일 를 보

장하는 것 이 의 최종목표임을 밝혔다 또한 는 인간다운 일의 최종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지 전략으로 노동에서의 권리 제고 고용 사회보장

사회적 대화를 제시했다 여기서 노동에서의 권리는 노동의 형태 계약 형

태 조직화 등 를 불문하고 노동을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다

고용환경은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고용기회에 대한 평등 임금 및 산업안

전 등의 영역에서 양질의 근로조건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화

로 인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실업의 대응 노동의 취약성에 대비

한 사회보장이 강조된다 아울러 고용에서의 안정성 확보 노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신장하며 고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주

체 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인간다운 

의 사전적 의미는 적정한 품위있는 이라고 해석되며 보통 는 양질의 일
자리 노동 등으로 정의 내려진다 본 고에서는 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일로써 일자리보다는 더욱 넓은 차원의 노동을 다루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를 인간
다운 으로 해석하고 를 인간다운 일 로 정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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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사회적 대화는 필수적이다 는 이러한 인간

다운 일의 개념의 측정을 위한 세부적인 가지 지표를 제시하는데 이는 

표 과 같다

표 가 제시하는 인간다운 일의 지표

황준옥 의 일다운 일 에 대한 발전적 논의 노동리뷰 제 호 

구분 인간다운 일의 지표

고용기회

적정한 소득과 생산적 노동

적정 노동시간

일과 가정의 양립

철폐되어야 하는 노동

고용 안정성

공정한 대우

안전한 노동환경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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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회는 특정 계층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

또한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소득을 얻어

야 한다 그 수준은 노동자가 수행하고 있는 시장적 사회적 가치에 적합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러한 시장적 사회적 가치는 생산적 노동을 통해서만 유

지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소득과 생산적 노동은 중요하다 또한 적정 노동시

간의 보장은 일과 여가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노동자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은 양성평등과도 관련이 깊다

여성들에게 더 많은 가사 노동의 책임이 주어진 사회구조 안에서 여성들은 

노동을 통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노동 생산성이 낮고 경력단절 고용기회 

제한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된다 가정생활도 일종의 사회적 생활로

서 노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관점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 촉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이다

고용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적정한 임금과 근로시간을 통해 일과 가정

의 양립을 도모하였더라도 일자리의 속성이 단기적이고 불안정하다면 어떠할

까 노동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삶을 기획할 수 없다 일자리의 상실은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일자리 상실은 가정의 경제적 존립을 위태

롭게 하며 회사 구성원 간의 불안과 갈등을 조성하며 실업자 증가는 국가의 

경제 사회적인 문제로 격화된다 이러한 점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제공은 중요하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더불어 실업자를 위한 재취업을 

28) 황준옥 앞의 글

사회적 대화 

사회 경제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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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직업교육 생계유지를 위한 조치 등의 사회보장을 통해 일자리 상실로

부터 삶의 기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용에서의 공정한 대우는 성별 연령 인종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해 고

용 임금 승진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정한 대우는 노동환경의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강제노동이나 폭력

과 같은 위협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위험한 작업환경에 놓여서는 안 된다 안

전한 노동환경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가치다

노동의 존엄 실현을 위한 정치적 권리 의 보장

위에서 다룬 지표 표 의 번 항목 들은 인간다운 삶 노동의 존엄

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들이 기업 수준 사

회 수준으로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대화와 

조율이 필수적이다 노동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작업장 수준부터 

사회적 수준으로의 대화의 창이 열릴 때 인간다운 삶을 위한 당해 조건들이 

관철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헌법 제

조에 기초하는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한 기본권 행사이며 인간다운 일

을 영위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권리로써 가장 기초가 되는 권리 중의 권

리 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인간다운 일은 경제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결정되고 고려되어야 하며 인간다운 일의 보장 정도는 그 사회의 경제적 사

회적 수준에도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노동에서의 존엄은 의 인간다운 일을 보장하기 위한 지표들을 

균형 있게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서 구현시켰을 때 보장될 수 있다 즉 이러

한 지표 표 참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에서의 존엄 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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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대화의 촉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의 가치 를 시장 주도적 질서에 맡긴다면 시장에서 중시하는 능력주의로 

일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며 능력주의를 통해 획득한 일의 가치는 누구도 부

정할 수 없는 도덕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 노력한 만큼 얻는다 라는 능력주

의 시장 경제질서에서 승리한 일부 엘리트들만이 인간다운 일 을 독식하게 

되는 것이다 패자는 인간다운 일을 이루는 다양한 권리를 관철할 수 없다

패배했기 때문 이다

마이클 샌델 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장 주도적 사

회에서 물질적 성공을 도덕적 자격의 증표로 해석하는 일은 지속성 있는 유

혹이며 모든 젊은이가 자신의 능력과 야심이 허용하는 한 성공할 수 있도

록 해주는 시스템의 아름다움에 빠진 사람은 필요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겪

는 고통을 간과하기 쉽다 라고 말한다 또한 사람들은 일 을 소비를 위한 

수단만으로 여기지 않는다 일을 통해 경제적 분배 정의를 이루길 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명망을 얻고 다른 이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선에 기여

한다는 우리의 책임을 명예롭게 수행하길 원한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경제적 질서 속에서 패배자 로 낙인찍힌 이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담론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담론적 논의

에는 생산성에 따라 누가 얼마나 가져가야 하고 어떤 수준의 분배가 양극화

를 줄이기 위한 최선인지에 대한 분배적 정의만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어

떠한 일이 공동선 에 기여하고 인간의 존엄성 을 지키기 위한 일인지에 대

한 도덕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담론은 사회적 대

화라는 정치 라는 장을 통해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논의해야 한다 어떠한 

가치가 공동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러한 가치를 적절히 배

분하는 것은 정치 의 몫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미래엔 

마이클 샌델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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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자들의 이익 대변 창구는 견고한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노

동자들은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 열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

자들은 시장에서의 능력과 무관하게 인간다운 일 을 이루는 다양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연권 에 기초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산권은 노동의 존엄성 을 지키는 가운데에서만 행사 가

능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사용자와 노동자는 재산권과 노동의 존

엄성과의 긴장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할 의무 노동

자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사용자가 응할 의무 를 진다 나아가 회사경영 차원

의 의제라고 하더라도 노동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라면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며 합의할 수 있는 권리 참여권 도 가진다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영역에서는 인간다운 일 을 위한 다양한 지표들은 마땅히 논의의 대

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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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익 대표의 의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에 의하면 이익 이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

로 보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에서도 이익의 의미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

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고 해석하면서 이익을 폭넓게 보고 있

다 이처럼 근로자의 이익도 사회 경제적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욕망을 

추구할 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권리의 묶음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고에

서 말하는 노동자의 이익 역시 이러한 다양한 이익의 총합을 의미한다

다만 본 고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주적 인간으로서 모든 생활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 각 

개인의 보편적 신념에 따라 시민적 활동과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변형시켜가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 은 물론 이와 부수해서 얻게 되는 

직업적 지위에서의 이익 등을 도모해나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자

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이익이라는 의미로써 정치적 이익 을 다른 이익보다 

강조하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이익은 헌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주적 인간상 에 

기초한다 현행 헌법 전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

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

하고 라고 규정하면서 헌법이 상정하는 인간상이 자주적 인간 임을 보여주

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우리 국민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

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하에서 스스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익
확인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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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 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즉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자기결정권을 지닌 인간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전문은 정치적 이

익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표 로 번역되는 은 라는 라틴어 동사

에서 유래했다 이 동사의 의미는 현재화하다 묘사하다 대표하다 흉내내다

상상하다 실현하다 로 다양한데 정치적 대표 개념과 대의제

의 핵심적인 의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 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 이란 단순히 시각이라는 감각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물리적인 의미 외에

도 관념적인 것 혹은 너무 복잡한 것이어서 단순화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대

상화해야만 경험적으로 포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물질적인 것 그래서 경

험 가능한 것으로 대상화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포함한다 즉 대표란 시

간적 공간적으로 현존하지 않는 것 또는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대표자에 

의해 현재화 되고 구체화 되는 것 을 말한다 이때 

대표되어지는 것은 대표에 의해 비로소 형태를 얻고 작용 하게 된다는 것이 

대표의 중요한 기능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에도 대표하다 의 

의미를 전체의 상태나 성질을 어느 하나로 잘 나타내다 라고 정의하고 있

다 즉 대표한다는 것은 모집단 전체의 드러나지 않은 성질이나 특성을 보

다 현재화하여 통일적인 하나로 보여주는 것 이다

한편 대표성을 구체화시키는 대의제에 대하여 헌법학자 슈미트에 따르면 

대의제는 대표의 원칙과 동일성의 원칙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국

민 개개인은 전체의 대표로서 지시나 위임 없이 독립적으로 투표함으로써 

동일성의 원칙이 달성되고 동시에 국민대표기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공동체 

헌법재판소 선고 헌가 결정

오향미 정치적 대표
개념과 대의제 한국정치학회보 제 집 제 호 에서 재인용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대표하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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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대표의 원칙을 관철한다 동일성의 원칙

과 대표의 원칙이 정치공동체가 통일성에 도달하고 유지하는 방식이라면 그 

통일된 공동체 내의 이해와 이익의 조정에 관련되는 것이 대리 의 

문제다 슈미트에 의하면 현대 대의제에서 대표는 공동체의 정치적 통일성만

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리 라는 역할을 통해 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이

해와 이익을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이익을 가진 근로자 전체의 이해와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

는 통일성을 가지는 대표성과 부분 이익을 조정하는 대리의 개념을 적용하여 

조정해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투표를 통한 근

로자대표 선출절차가 필요하다 독립적인 투표과정에서 선출된 대표는 전체

의 모집단을 대표 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내의 개별적 이익과 부분적 이익을 대리

하는 하는 자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 역시 필요하다 다양한 고용형태

의 노동자들이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이 집약되는 

과정을 통해 통일적인 대표 의 이익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동자의 진정한 의사를 대표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표의 자격 유지에 대해 다수의사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공정대표의무 를 부과해야 한다 공정대표의무는 특정인

의 이해를 대표하는 행위로 전체의사에 반하는 이익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서 소극적 의무는 물론 다양한 노동자 특히 소수 노동자의 이익을 고

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한다 또한 공정대표의

무는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이에 근거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위반 시에는 대표의 자격 중지 박탈 재신임 투표 등을 통해 다

수의사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오향미 앞의 글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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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모두 종합해보면 근로자 이익을 대표 한다는 것은 근로자 전체라는 

모집단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익을 통일적인 방식으로 현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근로자 이익을 대리 한다는 의미는 근로자 전체

의 이해와 이익을 조정하여 근로자 공동체의 통일적인 목표에 도달하여야 한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 이익대표제의 핵심은 근로자 이익을 대표하

는 집단적 기제들이 근로자 전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근로자 전체의 

이해와 이익 조정을 통하여 통일적 보이스 를 내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라고 할 것이다

소결

근로자 이익대표제의 정당성은 노동자의 집단적 자기 결정권 노사대등의 

원칙 자연권에서 유래하는 정치적 권리에 기초한다 따라서 노동자는 불균형

하게 설정된 노사관계 지형에 대해 자기 결정권에 근거하여 집단적 방식을 

통해 조정할 수 있고 실질적인 대등한 노사관계 구현을 위해 노동자는 사용

자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노동을 요구할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들의 묶음을 통해 근로자가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는 것에 정당성

을 가진다면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근로자 전체

의 이해와 이익을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

표자 선출에 있어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투표과정의 보장과 함께 집단적 기제

들이 근로자 전체의 이해와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을 통해 

근로자 이익이 한층 더 대표 될 수 있는 법적 토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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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경영참가의 이론적 기초 

논의의 배경

제 장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와의 관계가 사용자가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는 재산권 에 기초해 불균형하게 설정된 현실의 노사관계 힘의 지형 속에서 

노동자 이익이 대표되어야 하는 정당성과 근로자 이익대표 방식에 대해서 폭

넓게 다루었다면 본 장에서는 주식의 발행으로 이루어지고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 로 구성된 주식회사에서 노동자들이 기업의 운영에 대한 참여권 즉 경

영참가의 기제로서 기업 민주주의가 정당화되어야 하는 이론적 논의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라는 측면에 기초해 분석해 본다

이 논의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노동자들은 과연 근로계약상 

의무로써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의 금전적 대가를 받으면 기업에서

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은 것인가 기업이 생산물에 투입하고 가격을 산출하

고 산출 성과 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마땅한가 또한 기업 

내의 소득 불평등 고도로 집중된 재산 소유 사실상 외부의 통제로부터 자유

로운 경영진에 지급되는 높은 보수 기업의 과오에 대한 책임 주체는 누구인

가 기업의 이익 배분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주주만의 이익 이 대

표되어야 하는가 노동자들의 이익은 대표될 수 없는 것인가 이러한 쟁점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구성과 의사결정 주체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기

업의 본질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기업 민주주의의 정

당성을 논한다

본 연구에서 기업은 강력한 자본단체로써 자본출자자가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만을 의미한다 다만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이 모든 사원 주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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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에 의한 자본금 중심의 물적회사라는 점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책임

을 지지 않고 출자금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간접 유한책임을 진다

상법 제 조 조 는 의미에서 주식회사에 준하여 취급될 수 있다고 

본다

상법 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종류의 회사형태를 인정하
고 있다 제 조 그러나 이 글에서 회사법상의 회사는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인적
회사로서 합자회사와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여 막대한 부담한다 무
한책임사원은 회사재산으로써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직접 회사 회사권자에 대
하여 무한책임을 지므로 이들이 경영권을 가져야 할 필요성과 당위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
한 인적회사는 회사에서의 경영참가를 위해 노무 출자가 가능하다 제 조 따라서 자본출
자자가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는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
을 가지지만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간접 유한의 책
임을 지고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사원은 업무 집행사원의 전원의 동의 또는 업무집행사원
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조의 따라서 유한책임회사는 대
내적으로는 조합성 폭넓은 사적자치 대외적으로는 주식회사적 요소 사원의 유한책임 을 가
지는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중간적 회사형태로 볼 수 있다
반면 주식회사는 업무집행권이 집행임원 제 조의 에게 대표권은 대표집행임원 제 조
의 에게 있고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주요사항에 결정에 참여할 뿐으로 제 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있다 또한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납입할 의무만 있을 
뿐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합자회사와 유한책임사원과 구별된
다 따라서 소유와 경영의 경계가 모호한 인적단체로써의 성격을 가진 유한책임회사 역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강력한 자본단체로써 자본출자자가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논의하며 유한회사의 경우도 주식회사에 준하여 취급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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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본질 

효율성의 제고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주장해 온 내용으로 자본과 노동 등의 생산요소가 큰 

규모로 조직적으로 투입되는 주체로 기업을 정의한다 아담 스미스

는 경제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을 분업으로 파악

하였고 이는 생산조직으로서 기업이라는 개념의 모태가 된다 코즈

는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기업 을 시장 과 비교하였다 생산요소를 내부

화 하는 것을 회사적 거래로 시장에서 생산요소를 구매

하는 거래를 시장적 거래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시장에 비해 조

직 내 상하관계 또는 계층 을 갖고 있고 이러한 계층은 조직 간 이

해 충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시장거

래보다 분업과 내부조정을 통한 거래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업을 조직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설은 현재의 기업 조직 형태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다

수의 생산요소가 투입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기업

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동업조합 의 경우에도 조직적으로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내부거래를 통한 이점을 누리지만 기업과는 다르다 이

러한 점에서 효율성 제고를 기업의 본질로 이해했던 신고전파의 통설도 현존

하는 기업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박경서 기업지배구조 연구의 고찰과 향후 
국내관련 연구의 방향 경영학연구 제 권 제 호 에서 재인용
박경서 위의 글

김종철 금융과 회사의 본질 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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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결합체

년대부터 신고전파 경제학의 통설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통설은 기업

을 계약의 결합체 로 보는 견해이다 당해 견해는 계약

결합체설은 기업을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계약의 복합체로 보며 구성원들에

는 경영자 노동자 주주 자재 공급자 등이 포함된다

이 모델은 회사의 지분보유자 는 회사의 계약상의 채무를 지

급한 후에 남은 모든 이익에 대해 권한을 가지는 회사의 잔여이익 청구권자

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지분소유자인 주주를 회사의 궁극

적인 소유자로 이해한다 계약주의자 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다양한 투입요소의 집합으로 기업을 형

상화한다 종업원은 노동을 채권자는 타인자본 을 제공한다 주주

는 자기자본 이라는 자산을 제공하고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며 

경영을 감시하고 경영진은 종업원의 업무를 감시하고 기업의 모든 투입 요소

를 활동을 조정하게 되어 계약결합체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주주중심주의

라는 회사지배이론으로 연결된다

아울러 주주가 기업의 소유주로서 주인으로 기능한다는 당해 견해는 주주

의 대리인으로서 이사와 경영진을 고용해 이들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는 주인 대리인이론으로 발전한다 요컨대 계약결합체설에 따르

면 비용 이익분석과 대리인비용 이론을 토대로 회사의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

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경영 회사란 무엇인가 비교사법 제 권 
제 호 에서 재인용

정경영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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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

최근 국내에서는 계약의 결합체라는 통설에 대해 계약 혹은 재산 개념만으

로 회사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으며 계약과 재산의 개념을 이종교배한 형태가 

회사의 본질을 설명해준다는 견해가 있다 김종철에 따르면 계약권은 계약 

당사자들 간에만 적용되는 권리이고 정치권력은 먼저 간섭하지 않는다 반면 

재산권은 정치권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권리로 본다 사회구성원들에게 배타

적으로 행사되는 권리가 재산권이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동의 가 필수이므로 

정치적 법적 권리로 성립되어야 한다

한편 계약결합체설의 경우 주주가 계약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잔여이익 청구자로서 기업에 대한 인사권 의결권 등을 행

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해석해보면 계약에 따르는 권리뿐만 아니라 주주

의 재산권에 따른 권리까지 인정해주는 것이다 법학에서 재산권과 계약권은 

배타적이며 이질적인 개념임에도 이런 혼용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은 

모순적이다 김종철은 이러한 모순에 대해 재산권과 계약권이 이종교배 된 상

태로 정의한다

주주는 투자금의 법적 재산권을 법인격체인 회사의 양도하였기 때문에 더는 

법적 재산권자는 아니므로 법적 재산권자로서 져야 할 책임에서는 자유롭다

따라서 주주는 재산 양도에 따라 더 이상 법적 재산권자가 아니라 채권자에 

불과하고 채권자의 권리로서 배당금을 받는다 반면에 주주는 회사의 경영자

를 선출하고 회사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 승인 혹은 반대할 권리를 통해 형평

권적 재산권 을 행사한다 이는 법적 재산권자는 아니지만 실

질적인 재산권을 가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주주는 채권자이지만 

동시에 형평권적 재산권을 계속 행사하는 재산권자이기도 한 것이다 단 회사

김종철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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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그 재산권은 회사의 구체적 자산에 대한 재산권이 아니라 회사

그 자체에 대한 재산권이다 구체적인 자산에 대한 재산권은 회사 가 소유하

기 때문이다 주주의 이러한 재산권은 회사법을 통해 보호받는다

이처럼 회사의 본질을 계약의 결합체라고 보는 통설은 계약권과 재산권을 

모두 부여해주는 모순을 갖는다 김종철은 계약을 통해서는 계약권과는 다른 

재산권을 창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법을 통해서 이 모순을 합법화했

다고 주장한다 즉 회사법에서는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해줄 때는 재산권이 주

주에게 있는 것으로 전제하면서도 주주에게서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두 

면제해 줄 때는 재산권이 주주로부터 회사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또한 계

약결합체설은 자유로운 계약의 권리로서 주주의 유한책임이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김종철은 이에 대해 정치적 개입을 통한 특혜일 뿐이라고 반론한

다 따라서 회사법은 유한책임을 통해 주주를 책임지지 않는 채권자로 만들어 

주었음에도 외부인에 불과한 주주에게 내부인의 권리인 회사 통제 권리를 주

고 있다고 지적하며 책임에 따른 권리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주주

의 권리는 채권자의 권리 이자 취득권 로 제한되며 회사에 대한 지배권 의결

권 이사선임 및 해임권 까지 부여받을 수는 없다

김종철 위의 책
김종철 위의 책

김종철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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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효율성 제고가 회사의 본질이라는 견해는 다양한 회사의 형태를 설명할 수 

없고 계약결합체 이론은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계약권은 물론 재산권도 창조

될 수 있다는 모순적인 전제를 가정하고 있다 한편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기업이 계약 당사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일

정한 행위를 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다 계약은 기업에 일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도 한다 가령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대출할지에 대한 부

분은 계약 시점에 정해지지만 그 자본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기업이 선택할 

사항이다 또한 누구를 고용할지는 고용계약 시점에 정해지지만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시킬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재량권이 회사

에 대한 통제권의 핵심요소이며 기업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회사의 경우에는 언뜻 보면 주주 가 회사에 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형태이므

로 이에 대해 물권적 지배권으로서 배타적인 기업에 대한 통제권 행사는 당연

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출자를 통해 획득하는 주식 등 지분권은 사원

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주주는 회사를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와

의 관계에서 일련의 채권 관계를 맺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주는 채권계

약에 기반해 단지 기업의 이익 또는 잉여를 수취할 권리 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 의무 이행 을 요구하는 이상으로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

다 한편 회사는 이해관계자들의 계약상 권리의 총합 또는 자산의 총합만으

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상품의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이라는 특

수한 목적을 위한 물적요소와 인적요소를 결합하는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당해 결합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체로서 기능하기 때문

박귀천 박은정 권오성 노동자경영참가법의 제정필요성과 그 주요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
노총 중앙연구원 

박귀천 박은정 권오성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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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회사의 본질은 자산의 소유권 에 기초한 이해관계자의 계약상 권

리의 결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인적 물적 조직의 합을 통해 새로운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유기적 조직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구성원을 판단할 때는 이러한 회사의 본질에 근거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단순히 주주만으로 영리활동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주주의 

단체가 아니라 주주 노동자 경영자가 결합한 단체로 보아야 한다 만약 주

주가 계약상 권리 이상으로 잔여지분 청구자로서 회사의 소유자이고 소유자

의 권리로서 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계약결합체설에 따르더라도 재산권은 

자연권의 하위개념으로 통제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주주는 자연권에 조

응하는 방향에서 재산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권오성 앞의 글
정응기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근로자의 경영참여 법과기업연구 제 권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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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이론적 전개

주주중심주의 모델

주주중심주의 모델 은 전통적 재산권 개념에 입각하고 있으

며 기업은 주주가 소유하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어야 한다고 보

는 관점이다 주주는 잔여청구권을 행사한다 금융경

제학에서는 소유권개념을 잔여청구권 즉 다른 모든 청구권이 

행사된 후에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파악한다 주주 자본주의 모

델에서는 잔여청구권을 주주의 위험부담에 대한 인센티브로 간주한다 기업에

서 주주가 최종적인 위험부담자이므로 주주는 잔여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다

채권자는 대출계약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보장받고 노동자는 계약을 통해 임

금을 보장받지만 주주는 채권자와 종업원 등이 지지 않는 위험을 부담한다

이처럼 주주는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에

게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주주중심주의 모델의 태동을 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년대부터 년까지 미국의 자본주의는 포드주의하에서 경

영자가 기업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는 경영권 재량권을 바탕으로 외부

자본시장의 단기주의 압력을 피하고 현금흐름을 사내 유보해 혁신 투자를 위

한 자금 확보로 경쟁우위를 창출했다 그러나 년대 이후 오일쇼크로 인

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주주의 권리가 도전받자 기업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

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주중심주의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주장은 주

주가치 극대화를 통해 주주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홍장표 기업민주주의와 기업지배구조주주주권론 대 이해당사자 주권론 민주주의사회연
구소 편 기업민주주의와 기업지배구조 서울백산서당

홍장표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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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고 보았다 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경

영자와 노동자보다 위험을 잘 부담하며 잔여청구자로서 감시유인이 강하고 

가능한 한 잉여를 늘리고자 하기 때문에 최선의 대안에 자원을 배분하는데 관

심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주이익 중시의 경영 확산 배경에는 차입매수를 위한 정크본드 시

장의 발전 대규모 펀드의 퇴출 전략에서 발언 전략으로 전환 등 복

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주주중심주의 모델의 등장은 노동시장에

도 변화를 가져왔다 년대 이전의 경영자가 지배권을 행사하던 시기에는 

대량생산기술과 과학적 관리 기술 도입을 바탕으로 장기고용제도의 확립을 통

한 내부 노동시장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년대 이후 주주 주권론이 등장하면서는 유연한 시장모델로 돌아

서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장주의 해법은 법률에 반영

되어 자사주 매입촉진 주주집단소송제 스톡옵션제들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는 노동시장에도 마찬가지였다 주주의 기업지배 권한이 강화되면서 노동조

합의 발언권은 약화되었으며 년대까지 에 이르던 내부노동시장은 축

소되고 단기 계약관계가 늘어났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직무재설계가 되

며 최종 작업자에게 권한이 늘어났으며 직무 재구조화 가 추진되

면서 고령자와 미숙련 노동자는 해고되고 저임금 부문으로 재배치되었다 경

영진들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효율성 추구 방안으로 다운사이징과 구조조

정 추진하였으며 주주와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려는 인센티브 제도가 활

성화되면서 경영자의 보수는 빠르게 높아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 등장한 주주중심주의 모델은 주주에게 이로운 것은 사회

적으로도 이롭다는 인식에 기초해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지배권은 주주에게 

부여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사회적으로 이로운 것일까 이에 대한 비판적 

홍장표 위의 글

홍장표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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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주주중심모델은 최종 위험부담을 가지는 주주가 

잔여청구권을 가지며 감시유인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최종 소유자로 본다 그

러나 주주는 유한책임이라는 법이 규율한 틀을 통해 주식가액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식매각 역시 자유롭다 또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주식소유가 분산되면 감시행위에서 무임승차 문

제가 발생하므로 소액주주의 감시유인은 약하다

주주가 최종 순위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일한 잔여이익 청

구권자로 보기도 어렵다 잔여이익 은 회사의 확정적인 채무

를 지급한 후에 남은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불확정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

런데 노동자의 권리 중에는 기본임금처럼 생존권적 측면에서 선 순위의 확정

채권으로 취급되는 권리도 있지만 성과급이나 고용안정성 등 잔여이익의 성

질을 가진 것도 있다

또한 경영성과에 대한 위험 책임 역시 투자한 주식의 가액에 대해서 책임지

는 주주와는 달리 노동자의 생계는 기업의 생존과 궤를 같이한다 노동자는 

구조조정 경영상 위험을 위한 정리해고 등 기업경영에 대한 부담에 대해 자

신의 지위와 맞바꾸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주가 부담하

는 위험부담과 견주어 그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고용의 계속성과 

장래의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생존의 기초이자 기업특수적 투자

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는 회사가 경영에 실패하면 보장되

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만이 유일하게 잔여이익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로 인한 참여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업원도 기업경영에 대한 참여의 권리를 부

여받아야 한다 아울러 주주가 모든 최종적인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위해서

홍장표 위의 글
정응기 앞의 글

정응기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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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업원 채권자 등이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완전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현실에서 이러한 완전계약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주주중

심주의 모델은 한계를 가진다

이해관계자주의 모델

이해관계자주의 모델은 특정 이해관계의 우선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관계

의 다원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기업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시민법적 관점에 기초해있는데 주식 소유가 분산

된 기업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도 소유되지 않는 사회적 기관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재산권적 접근과 달리

시민법적 접근에서는 기업의 소유권과 지배권은 다른 것이고 지배권은 단순

히 소유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접근에서는 종업원 지주제 와 같은 자본참가적인 재산권적 경영참

가 방식보다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같이 주식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경영참

가 방안을 지지한다 또한 회사기업을 사회적 공기 로 파악하는 전제에

서 이사가 당해 업무 수행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더

라도 전체 사회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이보다는 좀 더 좁게 회사기업의 유지와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이익

이 된다면 전체 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목적이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면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이익을 조율하지 않고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줄일 수 없다는 이

해가 반영된 것이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내세운 주주중심주의 모델은 주가상

승 배당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단기 주주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기업경영으로 

홍장표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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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거래업체 등을 희생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킨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비판의식 속에 기업시민 으로서 기업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동참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율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주의 모델이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로 년 과 경제협력기구 가 내놓은 기업지배구조 

원칙 은 기업의 경쟁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팀워

크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년 월 애플 아마존 월마트 블랙록 등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기

업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에서는 기업의 목적은 고객 노동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봉사하는 것라고 규정하였다 년 월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

계경제포럼 에서는 차혁명에 있어서 기업의 보편적 목적과 관련해 지속

가능성과 이해관계자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주의 모델은 이해관계자의 정의가 분명하지 못하여 그 범

위가 불분명하고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노동자를 이

해관계자로서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것인가라는 쟁점에서 문제된다 내부의 

구성원인 노동자는 회사와의 계약사항만으로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반면에 외부의 이해관계자는 회사와 거래관계에서 체결된 계약이나 금융규제

법 공정거래법 등 개별보호법령의 규제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다 그런데 

내부의 구성원인 노동자와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본다

면 내부 구성원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

실제로 주주중심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주의 모델이 유의미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바로 노동자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노동자의 이익은 노동자 본

최남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도서출판 새빛 
최남수 위의 책

최남수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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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계라는 생존권적 기초가 되는 소득이므로 이를 단순

히 이해관계자의 하나로써 다뤄지거나 노동자와 약정한 계약 내에서만 보호하

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회사 내부의 구성원을 

개념적으로 구별하여 외부구성원에게는 개별법령을 통해 계약상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온전히 부여하고 내부구성원에게는 계약상 권리 이외에 회사지배구

조에 대한 참여의 권리를 추가 부여하는 형식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보호의 

방법과 정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특정 구성원의 이익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균형 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조

직에서 차지하는 권력의 차이 책임과 이익 분배 수준 회사에 의존성 등을 따

지어 이해관계자 모델의 지형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응기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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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기업 운영의 필요성 

이해조정 기제로써 민주주의 

이해관계자 모델 에 터 잡아 기업은 사회적 공기 로써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율해내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면 기업 내

에서 특수적 이해관계를 갖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가치들이 표출되고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익갈등의 조정기제로 흔히 민주주의 와 다수결의 원

칙 을 떠올린다 민주주의란 러스토우 와 햄프셔

가 말하듯이 갈등에 기반을 둔 체제이다 비록 정의는 보편적인 원

리이나 민주주의에서 최선의 정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여러 의견과 이익

들이 갈등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성취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민주주의하에서는 개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필수적인 개

인적 자원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개인의 이익을 조직화하여 표출하여야 하

고 표출된 의제를 다수의 의견을 통해 공동선의 가치로서 기능하게 할 것인

지 합의함으로써 사회의 정의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다수의 의견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의된 정의라면 모두 옳은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대표적인 학자는 토크빌

이다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속성상 다수의 횡포라는 위

험이 늘 동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토크빌은 그와 함께 민주화의 전제

를 우려했다 전제주의에서처럼 직접적 폭정은 아니지만 올바름 을 앞세워 

다른 생각을 배제하는 민주적 배제 가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즉 민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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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정치적 평등 이 다수의 전제를 만들어내고 자유 를 위

협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적 평등으로 인해 우리의 자

유가 위협받고 있는가 오히려 필자는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자유로 

인해 정치적 평등이 위협받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부의 분배에 대한 불평등

을 가속화시켰다

피케티 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소득 상위 가 총소득에

서 차지하는 몫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은 년대 대였다가 

년대 이하로 주춤했으나 년도에는 이상 구간을 상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그는 자본 세습자본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근거

로서 전 세계 부 가운데 최상위 부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했는데

년 에 불과하던 비율이 년에는 년 를 기록했다 바야흐로 

자본이 자본을 낳는 사회에 돌입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양극화의 심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소유권 세습을 통한 

경제적 축적을 통해 지금의 부자들은 미래에도 더 많은 부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정치적 영향력도 증

대될 수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자유에 따른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정치적 평등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적 격차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의 

이익과 요구가 분출되지 못하고 물질적 부의 창출과 사회적 상승만이 도덕

적인 성공으로 치부되는 시장 경제질서 속에서 개개인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도 더불어 사는 삶 요컨대 사회적 연대를 구성하는 공동선에 대한 공론의 

장이 닫혀버린 것이다 이러한 효율성의 시장 원리는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식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효율성의 시장 원리와 연대성의 공동체적 가치를 병립시키는 일

토마 피케티 세기 자본 글항아리 
토마 피케티 위의 책

마이클 샌델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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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누가 해야 하는가 생산의 중심집단으로서 경영진과 노동자가 창조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하는 경제는 누가 만들어내야 하는가 답은 

민주주의에 있다 민주주의는 적어도 이상적 기준에서는 정치 참여의 평등이

라는 원리에 힘입어 모든 사회적 이익과 요구들이 표출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대표되고 조직화됨으로써 그들의 이익이 정치과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익과 요구를 의제화시키고 이를 공론

의 장으로 진입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결정의 영역 비갈등적 이

슈 로 남을 수 있는 사안을 공동의 문제로 환기시킨다 나아가 사람들은 자신

들의 이익과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 안에서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 이처럼 민

주주의는 한 사회의 중심적 경향을 다원화하는 경향으로 발전시키는 힘을 가

진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외세력의 이익과 요구를 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공존의 틀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주주의에서 계층적 편향성만큼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없다 편향된 이익이 계속해서 대표되며 그들의 이익과 요구가 사회

의 도덕적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특정 집단에 지나친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회질서가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는 기제인 민주주의도 형식적 절차적 수준에서 인정되고 있을 가능성

이 크다 따라서 작금 과 같이 불평등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면 우

리는 고민해야 한다 계층적 편향성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말

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진정한 가치를 구현하며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힘의 관계를 더 넓게 다원화할 수 있

최장집 노동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후마니타스 
최장집 위의 책
최장집 위의 책

최장집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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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조직기반을 확대하고 각 조직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하다 다양한 정치 참여와 결사의 자유에 힘입어 사회 여러 세력과 집단들

이 여러 형태로 조직화되고 그들의 이익과 요구가 정치적으로 대표될 때 우

리 내 삶터와 일터에서의 기회와 권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장집도 

서민과 노동계급의 이익 및 요구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함에 따라 노동

없는 민주주의 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분

배 불평등은 물론 일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 등 다양한 도덕적 정의에 관

한 대중적 관심을 정치 적인 장 바로 민주주의 장 으로 가져와야 할 시점이

다

민주주의 운영 방식 참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든 참여 가 결합되어야 한다 페이트먼

역시 현대와 같이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이나 정

책 결정을 위한 참여 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법과 정책은 혜택과 부담을 공평히 공유해야 하는데 이를 보증해주는 것은 

참여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은 참여를 통해 사회적으

로 책임 있는 행동을 강요받으며 공동체의 일을 공유하고 책임지는 소속감을 

배운다

즉 참여를 통한 민주적 결정은 사회통합과 결정의 수용성 연대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또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역시 민주적이어야 한다 따라

서 이를 기업 수준으로 확대시킨다면 노동자들이 기업 운영에 있어 의제 설

정과 결정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최장집 앞의 책
참조

정원규 민주주의의 두 얼굴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사회와 철학 제 호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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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운영 수준 일터 민주주의

이러한 민주주의 참여의 수준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참여의 적용 수준에 대해서 페이트먼은 밀 이 그린 사회를 언급했다

페이트먼에 따르면 밀은 참여의 수준을 중앙정부 수준이 아닌 지방 수준에

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산업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밀이 그린 참여 사회는 기업도 하나의 사회로서 자본가의 경영에 노동

자들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그들의 작업에 필요한 자본을 소유

하고 경영자를 선출하는 사회를 꿈꿨다

또한 로버트 달도 정치적 불평등의 근원 중 하나로 기업의 소유와 통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업 차원에서의 노동자들의 민주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내부통치는 법적으로나 실제로나 매우 비민주

적이며 이는 기업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의 측면에서 시민들 

간에 커다란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도 국가와 마찬가

지로 고용인이나 노동자들을 통치 하므로 국가의 통치원리로서 민주

주의가 기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회사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대표는 투자 결정과 기업의 생존에 참여하기에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반면 기업의 존폐에 따른 위험에는 쉽게 노출되

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이 초래하는 불평등을 제어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민주적으로 자본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를 원

리로 하는 정치원리는 시장의 불평등과 효과를 제어하는 평등화의 기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라는 정치적 원리를 정책적인 수

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수준에서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적 

정원규
위의 글 에서 재인용
로버트 달 앞의 책

최장집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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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기업 수준까지 확장함으로써 기업 민주주의 의 실현을 통한 민주

적 기업 운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경영참가제도의 헌법적 근거

현대사회의 대규모 주식회사는 경제적인 부와 관료적 조직체계를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경제적 역할은 물론 정치 사

회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의 운영에 대

해 특정 구성원이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게 된다면 개인의 권리와 민주정치의 

완결성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

고 집단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정치단위라는 점에서 구성원의 민주

적인 참여와 절차가 요구된다

이처럼 기업구성원인 노동자가 민주적 기업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경영

참여제도의 헌법적 근거는 사회경제질서를 기초로 하는 경제민주화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헌법 제 조 제 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고 규정하

면서도 동조 제 항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를 위

하여 경제질서에 대해 국가가 규제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경제상 자유의 보장과 창의의 존중을 도모하면서

도 왜곡된 자유시장경제 하에서의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가 초래한 폐단을 

적절히 규제 조정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경제에의 합리적인 관여 가능성 및 

국민 각자의 경제적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여 부의 균등 분배를 도모하고자 

정응기 주식회사에서의 근로자 경영참여의 필요성과 헌법상 근거 법학연구 제 권 제
호 

박귀천 근로자 경영참여에 관한 법적검토 노동법포럼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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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의 경제질서는 순수한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렇다고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가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질서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없다

오히려 양극단의 폐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도 일관되게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

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사회정

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도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

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

화하는 헌법규범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본다면 헌법에서 명

시하는 경제민주화는 독점으로 인한 폐해 이외에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

한 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떠한 자도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서 배

제되지 않고 국민경제와 공동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적 목표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경제민주화 라는 개념의 정립에 있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최대 이

익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경제라는 개념과 가치의 배분에 대한 정치적 영역의 

논의로 머물러 있는 민주화라는 개념의 양립이 모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

다 그러나 민주화라는 개념은 정치 참여의 평등이라는 원리를 통해 다양한 

이익들이 표출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불평등을 조정하는 기제이다

이한태 경제헌법과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 서울법학 제 권 제 호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박귀천 박은정 권오성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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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불평등은 비단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소

득 분배율 악화 기업의 소유와 통제에서의 차이로 인해 겪게 되는 일상생활

에 대한 통제력에 불평등 소득과 부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모든 기회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민주화라는 개

념이 불평등을 조정하는 기제로서 작용한다면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적 영역에 있어 민주화의 적용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해본다면 헌법 제 조에서 규정하는 경제질서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 및 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요구하면서도 사회

적 경제적으로 제도나 권리에서 배제됨이 없이 모든 자가 참가하는 방법을 

통하여 시장의 독점 및 왜곡을 비롯한 시장 실패를 교정함은 물론 적정한 

소득분배를 위하여 경제주체들이 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성과에 대한 배분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은 경제의 성장동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제영역에서 활동하는 국민 간의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경제영

역에서의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권의 독점이나 집중을 완화시키며 경제적 불평등을 완

화시키는 노동자 경영참가 역시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은 주주가 독점하고 있는 기업의 내

부 의사결정권을 완화시키므로써 경제주체의 민주화와 자율성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경제주체간의 민주화와 경제 영역에서의 사회정의를 실현하

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 달 앞의 책
박귀천 박은정 권오성 앞의 글
정응기 앞의 글

정응기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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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기업지배구조 는 기업이라는 경제활동의 단위를 둘러

싼 여러 이해관계자 간 관계 조정 경영자원의 조달과 운용 및 수익분배에 대

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감시기능의 총칭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이해관

계자 간 대리인비용과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메커니즘 등으로 정의된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구조로서 기업

의 성과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업지배구조란 누가 

기업을 지배할 것인가 에서 나아가 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업은 누

구의 이익에 복무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기업의 목적이 주주 이익의 극대화 라면 이사와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을 위

해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목적을 사회적 이익 의 증대에 초점을 맞춘

다면 기업도 사회구성원의 일환으로써 사회적 이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주뿐만 아니라 종업원과 경영자 고객 등 다양한 사회적 

주체인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 조율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조율하

는 메커니즘을 기업지배구조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 이해를 고려함에 있어 특정인의 이익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해관계자들의 다양한 힘의 지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가 균형있게 반영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기업지배구조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 조율에 달려있다면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도록 

조정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커진다 이는 곧 기업지배구조의 설계에 있어 참여

의 평등이라는 원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요구가 표출되고 대

노광표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제
호 

권오성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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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이익이 실현되는 메커니즘 즉 민주주의 가 기업

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로 이어진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참

여의 평등이라는 원리에 힘입어 사회적 관계의 다원화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

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므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은 경제주체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 조가 규정하는 경제민주화에도 부합한다

이처럼 기업지배구조와 민주주의가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면 기업 민주주의

가 실현될 때 기업지배구조의 모습 역시 변화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기존의 

기업이 위계적 조직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통제해 왔다면 민주주의 메커

니즘을 통한 의사결정 방식은 개방성과 수평성을 가진 조직을 통해 기업지배

구조가 개편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모델 하에서는 이사와 경영자의 역할 역

시 주주 이익 극대화 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의무를 조율해

내는 경영 을 하고 있는지로 변화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재산권적 입장에서 

노동자가 자본을 소유 하여 주주 가 되는 방식으로 기업경영에 참가해야 한

다는 논의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소유와 경영은 분리될 수 있고 소유권이 곧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는 시민법적 관점에 기초해 노동자는 자본의 소유와 무관하게 경영에 참가

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이사

제 도입이 그러한 방안의 하나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주식 소유와 무관

하게 노동자들이 기업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법의 테두리로 가

져오는 이론적 기초가 될 것이다

홍장표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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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자 이익대표제 및 경영참가제도의 소개와 한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 결정시스템 

의의

우리나라에서 집단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주체로 가장 익숙한 것은 바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민주성을 가진 조직으로 근로조건의 유

지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또한 헌법 제 조

에 따른 결사체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도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헌법

이 위 조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 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

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 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 규정

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라는 창구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과 기타 이

에 제반하는 조건들을 협상하며 조합원들의 이해 대표 기제로서 작용하며

이러한 권한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은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 구속력 에 의해 조합원이 아닌 종업원들의 근로조건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조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
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
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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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장하기도 한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조합이 집단적 발언 을 통한 이해 대표 기제로

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는 노동조합의 기능이 독점적 기능

소통기능 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 가운데 순기능인 소통기능이 역기능인 독점적 기능보다 종합적으로 크다

고 평가했다 즉 노동조합은 이직률을 낮추고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기

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 전체의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진

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노동조합의 보이스 효과를 연구한 사례 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비슷하게 드러난다

표 노동조합 유무별 기초통계량                     단위 평균

유경준 박은정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시스템에 관한 연구 󰡔산업관계
연구󰡕 제 권 제 호 에서 재인용

참조 연구 이시균 노동조합의 보이스 효과 󰡔노동리뷰󰡕 제 호 

변수(한국노동패널) 조합원 비조합원 전체

평균근속기간(월) 99.09 46.83 51.95

로그임금 4.93 4.49 4.53

부가급여 3.82 1.78 2.00

직무만족도 2.88 3.02 3.00

변수(사업체패널) 유노동조합 무노동조합 전체

로그 자발적 이직률 0.18 0.20 0.20

노사협의회 여부 0.99 0.63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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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영참가 수준은 사전정보도 공유하지 않음 사전정보 공유 의

견개진 수준 의사결정 고려 거부권 행사 공동결정 임

보이스 기능 수준은 고충처리절차 종업원 간담회 사내 전자게시판 설치

현장에서 노사간 대화 핫라인 운영 직제라인별 경영정보 공유 정기적 

설문조사 가지 보이스 기능이 모두 실시되면 모두 실시되지 않으면 임

자료 한국노동패널 차년도 직업력 자료와 사업체패널 년도 자료 이용

출처 이시균 노동조합의 보이스 효과 󰡔노동리뷰󰡕 제 호 

표 에서 보듯이 조합원인 경우에 비조합원에 비해 평균 근속기간이 

배 이상 길다 또한 자발적 이직률도 유노조기업이 무노조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임금수준은 조합원인 경우에 비조합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부가급여 수준도 노조부문이 비노조부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노동조합의 독점적 효과가 노조부문의 경제적 보상수준을 높이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직무만족도는 조합원이 비조합원보다 낮은데 당해 연

구에서는 그 이유를 노동조합의 보이스 효과에 의해 불만족 수준이 높은 조

합원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노조여부에 따른 노사협의회와 경영참가 수준이다

이때 노사협의회 여부와 경영참가 수준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비노조 사업

장보다 높았다 이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와 경영참가의 관계에 있어 노사

협의회 등의 활동이 노동조합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단초를 제

공한다 즉 노동조합과 다른 근로자 이익대표제가 병행하여 운영되는 경우에

이시균 위의 글 참조

경영참가 수준 2.36 1.83 2.00

보이스기능 수준 4.38 3.95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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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당해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아울러 보이스 기능 수준도 유노조 사업장이 비노조 사업장보다 높았는데 이

를 통해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고충처리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소통처리 

창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경영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계 낮은 대표성 

노동조합은 노동관계의 시작이며 사용자와 사용자단체 사이의 관계와 달리 

다른 것으로서의 대체를 상정하지 않는 유일한 전제이다 한 국가 내에서 노

동조합은 일차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이익 을 나아가서는 근로자의 이익 을

궁극적으로는 국민 일반의 이익 을 옹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조합의 

법적 실체에도 불구하고 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에 불과하다

표 노조조직률 및 조합원 추이                   단위 천명

출처 고용노동부 󰡔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노동조합법 제 조 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법 제 조의 노동조합 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
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이하생략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최저임금법 위원회에 근로자대표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

단체 대표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위원회의 구성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적 기제로 노동조합이 기능한다

강성태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성에 관한 단상 노동리뷰 제 호 

구분 1989 1995 2000 2006 2015 2018

노조조직률 19.8 13.8 12 10.3 10.2 11.8

조합원 1,932 1,615 1,527 1,559 1,93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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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볼 수 있듯이 노조조직률은 년부터 년까지 약 년

간 이상을 상회한 적이 없고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이는 다른 주요국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비교해보았을 때도 낮은 편에 

속한다 물론 다른 주요국의 노동조합 조직률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

는 것은 유사하나 영국이 독일이 일본이 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은 낮은 조직률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

보다 낮은 노조 조직률을 보인다

표 주요국의 노동조합 조직률                        단위 

출처 고용노동부 󰡔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한국

1990 16.1 38 37.5 40.5 25.2 18.4

1995 14.9 32.4 36.0 32.7 23.8 13.8

2000 13.5 29.8 22.4 24.7 21.5 12.0

2005 12.5 28.6 - 22.4 18.7｣ 10.3

2010 11.9 26.6 - 18.3 18.5 9.8

2015 11.1 24.7 - 미발표 17.4 10.2

2018 10.5 23.4 16.5 - 17.0 11.8



- 53 -

그러나 이처럼 저조한 조직률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노조의 현실적 파급력

을 나타내 주는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으면 이해 대변 기제는 작동하고 있다

고 해석될 수 있다 표 에서 보듯이 한국의 단체협약 적용률은 년 

기준으로 에 불과하며 노조 조직률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독

일은 노조 조직률은 에 불과하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은 를 넘어서 

이해대변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유럽 다른 나라

들인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의 높은 단체협약 적용률을 보여주는데 

이는 당해 국가들의 이해 대변 포괄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주요국의 단체협약 적용률             년 기준 단위 

출처 

확인

낮은 단체협약 적용률은 기업별 노사관계에 기반한 한국형 노사관계 체제

의 산물이다 기업 작업장 수준에 기반한 노사관계 체제는 국가 수준이나 산

업 지역 수준으로 확장된 경우보다 이해 대변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노동조합이 산별 교섭의 제도화를 주장하는 배경에도 이러한 이해 대

변의 취약성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놓여 있다 조직력의 한계에도 교

섭 적용률을 높이는 방식은 산업 지역의 단체교섭을 해당 비노조원에도 적

용하는 효력 확장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취약한 조직률을 

이용득 의원실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방안 의정보고서 

구분
오스

트리아
벨기에 스웨덴 독일 미국 한국

적용률 98 96 90.0 56.8 11.8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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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할 산업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 노조도 효력확장제도에서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낮은 조직률 이외에도 다양하고 세분화된 근로자 전체 집단의 이익

을 통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변 통로로서 노동조합이 작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조직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표 조합원 규모별 조직현황                  단위 개소 명

출처 고용노동부 󰡔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표 의 조합원 규모별 노조 조직현황을 보면 명 이상의 대규모 노

조가 우리나라 전국 조합원 수의 차지한다 반면 명 미만의 소규모 

노조는 전국 조합원 수의 에 불과하다

표 기업규모별 조직현황                          단위 명

출처 고용노동부 󰡔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구분 30명 미만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총계

노조수 2,392 1,566 1,061 793 5,802

조합원수
(비율)

27,312
(1.2)

88,129
(3.8)

175,893
(7.5)

2,040,297
(87.5)

2,331,632
(100)

구분 30명 미만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임금근로자수 11,735,000 3,891,000 2,003,000 2,494,000

조합원수 12,386 87,500 216,781 1,261,634

조직률 0.1 2.2 10.8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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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 조직현황 표 을 보면 명 이상의 노조 조직률은 

인데 반해 명은 명은 명 미만은 에 불과하

다 그러나 임금근로자 수를 보면 명 미만 사업장이 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수를 합산한 것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한 노사협의회의 경우에도 인 이상인 경우만 설치가 의

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근로자의 이해 대변 

통로가 부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국 비정규직 규모는 표 

에서 보듯이 총 근로자의 이상을 차지하는바 이들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았을 때 이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기제가 반드시 필

요하다고 할 것이다

표 전국 비정규직 규모 추이 단위 천명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그러나 비정규직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 

의 연구결과를 보면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표 에서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에는 월평균 임금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임금근로자 18,992 19,474 19,743 20,006 20,045

정규직 12,869 13,166 13,262 13,428 13,431

비정규직 6,123 6,308 6,481 6,578 6,614

비정규직 비중 32.2 32.4 32.8 32.9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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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만원에서 년에 만원으로 만원이 상승하였으나 대기업 

비정규직은 만원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불과 만원

에서 만원으로 년간 만원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규모는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로 보았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년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 비중이 모두 감

소한 것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의 수준은 년보다 년도

에 더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의 확대 년 대비 년

출처 윤윤규 외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또한 표 에서 임금노동자의 평균근속기간을 보면 정규직의 평균근속

기간은 개월 비정규직은 개월로 약 배 차이에 달한다 또한 근속기간을 

보더라도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은 년 미만이 에 달하는 반면 년 이상 

근속기간 근로자는 밖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정규직의 경우에는 년 

미만은 에 불과하고 년 이상이 를 차지한다

구분 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226만원

→398만원

156만원

→264만원

189만원

→258만원

110만원

→152만원

대기업 정규직 
대비 상대적 

임금비율
100%

61.9%→ 

66.3%

74.0%→

64.7%

43.2%→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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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임금노동자의 평균근속기간 및 근속기간별 기준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시간 조건의 차이에서 보듯이 근로

조건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 분야의 양극화와 블평등이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년대 이후 금

융시장의 자유화와 시장의 유연화가 강화되면서 비정규직의 규모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한편 그들의 근로조건의 처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이는 근로조건의 개선과 향상을 위한 기제로서 작동하는 이해대변의 기제

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표 의 고용형

태별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의 조직률을 보여왔

지만 비정규직은 대의 조직률로 약 정규직의 에 불과하다

표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단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임금근로자 17.0 16.9 16.6 17.1 17.1

정규직 12.5 12.4 12.0 12.4 12.5

비정규직 3.0 3.0 2.6 2.9 3.1

구분 평균근속기간 1년 미만(%) 1~3년미만(%) 3년 이상(%)

임금근로자 73개월 30.9 21.3 47.8

정규직 93개월 19.0 21.4 59.6

비정규직 31개월 54.9 21.2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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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이해 대변 통로로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아 전체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성이 낮은 것도 큰 문제임과 동시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이해대변의 양극화로 더 가중되는 불평등의 문제이다 권리의 격차가 

시장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노동조합을 통한 이해 대변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시장의 힘 을 조정할 이해 대변 기제 의 평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양극화를 확대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과반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 

의의

근로자대표 및 서면합의 제도는 년 개정 근로기준법 에서 처음 도입

되었다 같은 법 제 조의 는 경영상 해고의 실체적 요건을 정하고 제 조의

은 그 절차를 정하였는데 근로자대표라는 용어는 바로 제 조 의 제 항에

서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

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 라는 형식으로 등장

했다 년 제정 근로기준법 은 조문의 위치를 바꾸고 당해 사업장 을 당

해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면 종전과 같이 규정했다 그러다

가 년 월 개정 근로기준법 은 제 조 제 항에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

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

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 고 바꾸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이용득 의원실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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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지만 현재에는 

이외에도 개의 법에서 근로자대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

표하는 위원 등의 이름으로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대표는 대표의 범위에 따라 전국 단위의 근로자대표인 경우가 있

고 중에서 사업장 단위의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

장 단위의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경우는 개의 법 개 조문에서 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표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단위의 사업

장을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표 사업장 단위의 사업장 근로자대표 규정 현황

강성태 앞의 글

박귀천 박은정 권오성 앞의 글

연번 법명 조문 내용

1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근로자대표

(지원요청)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

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

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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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

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

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

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

한다). (필요조치)

3 광산안전법 제11조 안전규정
광산근로자의 대표

(합의)

4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

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협의)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제55조 휴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제57조 보상 휴가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의 특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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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

로의 제한

근로자대표

(협의)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동의)

5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구성위원)

제58조 이사 및 감사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 

또는 감사

(구성위원)

제86조의4 공동근로복지기

금협의회의구성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구성위원)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

발 지원

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

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협의)

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협의회의 구성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근로자위원)

제7조 의장과 간사 근로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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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대표

(동의, 의견청취)

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근로자대표

(동의, 의견청취)

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근로자대표

(통보대상)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근로자대표

제23조의6 중소기업퇴직연

금기금제도의 설정

근로자대표

(동의, 의견청취)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근로자대표

(협의)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임금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의견청취)

10
산업안전 

보건법

제2조 정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대표)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근로자대표

(동의)

제35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제47조 안전보건진단
근로자대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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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귀천 박은정 권오성 앞의 글 참조 사업장 근로자 대표 현황 

규정만 발췌하여 작성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제98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근로자대표

(협의)

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근로자대표

(정보제공 받을 수있음)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근로자대표

(참석)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자의 의무

근로자대표

(참석)

제141조 역학조사
근로자대표

(참석)

1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영업 등의 양도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

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채무

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

표하는 자

(의견청취)

제227조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

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채무

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

표하는 자

(의견청취)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 대상 업

무 등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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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근로조건의 대등 결정성 문제

근로자대표는 각 개별법령에 따라 동의권 협의권 혹은 필요한 조치의 

수범자 등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서면합의의 주체로서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유연근무제 근로기준법 제 조 제 조 휴게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근로

기준법 제 조 제 조 에 해서만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자격의 발

생 조건과 지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대표되는 자와 대표하

는 자의 동일성에서 근로자대표의 의사는 곧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의사와 

동일하다는 공법상 대표이론에 기초한 대표설 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는 경영 쪽의 필요에 따라 수동적으로 확인 선출되는 것

에 불과하고 재신임을 통한 민주적 절차의 부재로 인해 공법상 대표이론을 

펼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나아가 근로자대표의 성격에 

대한 논의와 관계없이 근로자대표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과

정에서 기능하는 정당요건으로써 법률에 의해 창설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

다 즉 입법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근로자대표는 서면합의 체결 시점에서 

노동자 다수의 의사를 체현하는 잠정적 임시적 기구라는 것이다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더라도 노동자의 대표기구로써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결정 기능을 담당하는 노동조합과 구별된다 근로자대표는 법령 에서 부

여한 역할 안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 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근로기준

법 에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조건 유연화에 대한 대표성 을 부여받고 있는바

박종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체결한 서면합의의 효력 안암법학 제
호 
박제성 노동조합의 대표성 󰡔노동법연구󰡕 제 호 참조
도재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및 서면 합의 제도 노동법학 제 호 

도재형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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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근무 정책을 위한 협조자로서 근로자대표 를 상정하고 있다 이는 노

사대등의 결정 원칙에 입각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이익대변 기

제로서 기능해야 할 근로자대표가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을 유연화하거나 불

리하게 하는 결정의 합의 주체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

로조건의 함양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보고 있는 측면은 노

사협약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노동자 등 무시되기 쉬운 소수자의 의

견을 경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요컨대 현행 과반수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하고 주체적으로 의견표명 및 교섭을 행하거나 일정한 

자유재량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표성과 민주성의 문제

첫째 현행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대표의 수 자격요건 신분보장 등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진다 대표란 대표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통일성만을 보여주어야 하고 대리 라는 역할을 통해 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이해와 이익을 조정해야 한다 가령 유연근무제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근로

자대표가 논의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사안을 두고 근로자들의 직종과 성별

연령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을 위

한 근로자대표의 구성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자격요건 조직에 대한 이해

를 위한 최소 재직기간 등을 고려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근로자대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출의 절차적 공정성과 민주

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현행 근로자대표는 선출절차 규정이 없어 노동

김인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법적지위 노동법연구 제 호 

박귀천 박은정 권오성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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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셋째 근로자대표는 상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의 의견집약 기회가 

제도적으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근로자대표의 권한 행사에 있어 다수

의사의 동의 필요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민주적 통제가 결여되

어 있다 근로자대표는 고용조치부터 임금 근로시간 안전 등에 대한 광범위

한 안건에 대해 노동자의 대표의사를 표현하므로 근로자들의 권리보장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대표하는 사안에 대해서 근로자대표가 특정인의 

이익에 좌우되거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않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는 필수적임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노사협의회

의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 은 상

시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결

정을 위한 법정 의무적 설치 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설

치 단위가 되는 사업과 사업장은 사업자나 회사 법인 개념과는 구분되는 독

립한 인적 물적 실체로 보아야 하고 자체적으로 또는 위임을 받아 일정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조직 단위여야 한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근

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 근

로자참여법 제 조 으로 한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명 이상 명 미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

신권철 노사협의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 노동법연구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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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노사동수로 위원을 구성한다 근로자참여법 제 조

근로자위원은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대표자와 노조에서 위촉하

는 자이며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을 통해 위촉한다 이때 입후보

하고자 하는 근로자위원은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명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

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 조 또한 협의회는 상설적 기구로서 개월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임시회도 개최할 수 있다 당

해 안건은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으로 나뉘는데 협의사항 은 생산방식 안전

보건 고충처리 등의 경영사항이며 의결사항 은 교육훈련이나 복지기금 설

치와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협의사항에 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조 협의 사항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근로자의 고충처리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
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종업원지주제 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조 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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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임의로 의결할 수 있다 반면 의결사항은 필수적인 의결을 거쳐야 한

다 그 의결정족수는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이상 출석에 이

상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참여법 제 조

다만 이러한 협의사항이나 의결사항은 단체협약의 범위 내에 있는 사항으

로서 단체협약과의 충돌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실제로 년 노동조합법 

제 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노사협조를 기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하

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며 최초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법정화하였고 당해 노동조합법 제 조 제 항에서는 노사협의회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대표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규정하여 단체교섭의 

가능 주체를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로 규정한 바 있다

이 조항은 년 노동조합법 개정 시 삭제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노사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단체협약의 범위 내의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노사협의회

가 노동조합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던 듯하다 물론 

이러한 혼동은 년 노사협의회법 제정을 통해 사라졌고 현행 근로자참여

법은 제 조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

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체교섭사항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등이 중첩되는 것은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활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하지만 표 에서 보듯이 노 사가 모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전체 

근로자 대변수준을 보통 잘 대변하는 편임이 로 긍정적인 평가

를 내리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의회는 목적에서 밝히고 있

듯이 노사 간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근로자 이익대표 기제로서 작동하

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유경준 박은정 앞의 글

신권철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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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근로자위원의 전체 근로자 의견 대변 수준 

출처 이영면 성상현 이동진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한계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의 문제 

현행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는 상시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만 강제 의무가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를 통한 의견 

개진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위원 

수를 일률적으로 인 이상 인 이내로 정하고 있는 점과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에서 추천한 자가 대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 

이익이 대표되기 어렵다 특히 이해대변의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가 

노동조합의 한계로 지적되는 가운데 과반수노조 추천으로 이루어진 근로자위

원 구성은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하청근로자 등 미조직근로자의 이익대표가 

어렵다

구분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근로자 의견 대변 수준

전혀

대변못함

(1)

대변

못하는 편임

(2)

보통

(3)

잘 대변하는 

편임

(4)

매우 

잘 대변함

(5)

모름/

무음답

(6)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응
답
기
준

노 5 0.6 51 6.6 313 40.3 323 41.6 74 9.5 11 1.4

사 8 1.0 50 6.0 338 40.7 350 42.1 78 9.4 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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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의 문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명 이상의 근로자 동의라는 조건이 필요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의 주

체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자격 선거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규정에 대한 구체적

인 법적 규정이 없어 공정한 선거관리 및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

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과반수 근로자대표의 한계로 지적된 것처럼 

근로자대표의 권한 행사에 있어 다수의사의 동의 필요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민주적 통제가 부족하다

논의대상과 효력의 문제 

현행 근로자참여법은 노사가 합의를 통해 의결해 결정할 사항으로 근로자

의 교육훈련 복지시설 사내복지기금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제 조

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결사항은 대부분 복리후생적 성격에 

그친다 반면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측면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성과 배분 논의들은 협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사항이다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여성근로자

의 모성보호 일 가정양립 지원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근로자의 직업적 지위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다 인력

배치 전환 구조조정의 일반원칙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인사 노

무관리의 제도개선 작업 휴게시간의 운영 임금의 지불방법 임금체계 구조

박귀천 일터민주주의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노동법학 제 호 



- 71 -

작업공정의 개선 등이다 이러한 사항은 언뜻 보면 기업의 성과를 위한 부분

으로써 이익 극대화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지만 근로자의 직업적 지위

및 생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광의의 근로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과향상과 배분과 관련된 사항이다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에 관

한 사항 직무발명 등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처럼 노

사협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논의사항들에 대해 현행법이 의결사항과 협

의사항을 구별하고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생각건대 재산권적 인식 즉 기업

이 재산권에 기반해 경영권 을 행사하며 이는 침해될 수 없는 권리라는 인

식으로 인해 노사협의회의 논의대상도 협소해졌다고 본다 요컨대 현행 근로

자참여법은 우리 사회가 기업의 경영권 은 재산권에서 나오고 경영권은 침

해될 수 없는 권리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다

대법원의 입장도 유사하다 재산권은 기업의 재산권도 포함되고 기업의 

재산권의 범위에는 그 재산의 자유로운 이용 수익뿐만 아니라 그 처분 상속

도 보장되어야 한다 고 보았고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는 헌법 제 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기반하는 자유 라고 보았다 또한 모든 기업은 그가 선

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

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 확장 축소 전환 하거나 처분 폐지 양도 할 수 있

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

틀어 경영권이라고 한다 고 판시하면서 경영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경영권과 노동 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

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이 쇠퇴하고 투자가 줄어들면 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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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기업이 잘 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지위도 향상되고 새로운 고용도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기

업과 근로자가 다 함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이론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대의 현실을 

잘 살펴 그 현실에 적합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면서 기

업의 경영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노동자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경영권을 기업의 헌법상 권리로서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는 재산권

적 인식은 노동자의 정치권 행사를 위축시키고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대변되는 방식인 기업 민주주의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노사협의회 제도는 의결대상이 협소하다는 한계와 함께 의결사

항의 효력을 담보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벌칙사항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의결사항

의 효력을 담보하는 조항은 없다

독일의 경우 사업조직법상 다양한 주요 안건을 이른바 강제적 의무적 공

동결정사항 으로 규정하여 사업조직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종업원평

의회와 사용자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임금계산 원칙의 

수립 새로운 임금계산 방법의 도입 및 적용 이에 대한 변경 성과급 및 이

와 유사한 실적에 따른 임금 결정 산업재해 및 근로관계의 존속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임대되는 주택의 할당 해지 및 일반적인 이용조건의 결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채용 전직 임금등급의 재분류 및 해고에 있어 인력

선발에 관한 기본지침은 근로자대표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조직법 

제 조 제 항 또한 사업 내 직업교육 실시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위원회와 

합의해야 한다 사업조직법 제 조 제 항 아울러 근로자대표위원회 위원 해고 

대법원 선고 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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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직 시 근로자대표위원회의 동의를 요한다 사업조직법 제 조 제 항 내

지 제 항 나아가 의무적 공동결정사항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사업장협정으

로 체결하면 이는 강행적 직접적 효력을 가진다 사업조직법 제 조 제

항

박귀천 독일 노동법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 노동법연구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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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개관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의 관계 

단체교섭사항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등이 중첩되는 사항 등으로 근로자대

표기구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

다 그러나 실제 연구결과 표 참고 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여부와 경영

참가 수준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비노조 사업장보다 높았다 이는 노동조합

과 노사협의회와 경영참가의 관계에 있어 노사협의회 등의 활동이 노동조합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물론 노동조합은 헌법에 근거를 두는 자주적인 단체라는 점과 단체협약의 

효력을 고려해볼 때 근로자 이익대표 기구를 통한 다양한 경영참가제도들이 

노동조합 기능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원칙적으

로 경영참여제도를 통한 노동자의 권한은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의 단결활동

권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강화와 노조의 교섭력 강

화를 통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를 토대로 협력적 참여적 노사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위원회 구성

자주적인 대표기구로써 노동조합은 중요한 근로자 이익대표 기구이나 한국

박귀천 근로자 경영참여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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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조조직률은 에 불과하고 에 불과한 낮은 단체협약 적용률 비

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률이 에 그친다 이러한 지표들은 노동조합이 노동

자 전체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 힘든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조직 사업

장에서의 민주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자대표조직의 구성과 운영은 근로기준

법 제 조의 근로조건 대등 결정원칙 및 노동자 경영참가 구현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외에 근로자를 대변하는 기구로 기

능하는 노사협의회는 노사동석으로 이루어진 합동 연석회의체로 운영되며 사

전에 근로자들과 사전협의 없이 근로자위원들이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이익이 조직적으로 대표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근로자위원회를 설치하

자는 견해 에 대해 찬성한다

근로자대표 조직법 제정  

필요성

근로자대표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기업 내 근로자대표에 대한 규정을 어디에 

두는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언이 있다 근로자대표제를 

노사협의회제도 개편을 통해서 하자는 견해 독자적인 근로자대표 또는 종

업원대표 시스템 구축을 지지하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제도

박귀천 근로자 경영참여에 관한 법적 검토
김홍영 취업규칙 관련 법리의 문제점과 대안 노동법연구 제 호 

김홍영 위의 글 박귀천 근로자 경영참여에 관한 법적 검토
이승욱 박귀천 양승엽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노사협의회 근
로자위원 권한강화 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보고서 국제노동연구원 

이하

이철수 앞의 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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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편과 근로자대표제도 구축은 논의의 범주가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근로

자대표 구축 후 노사협의회제도를 근로자대표제도로 편입시킬 것인지 노사협

의회제도를 근로자대표와는 별개로 근로조건 이외의 중요한 기업경영 및 인사

사항 등을 논의하는 제도로 변화시켜 양자가 유기적으로 병존할 수 있도록 제

도화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근로

자대표제도 구축을 위한 근로자대표 조직에 관한 조직법이 필요하다

관련법안 발의현황 

이수진의원 등 인이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이수진의원 대표 발의안 을 발의했다 법안에서는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

법의 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로 되어 있으며 현행 근로

자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

로서 주요 경영사항의 협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으나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

위원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 규정하고 그 활동 및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노사관계 질서

를 확립하고자 한다 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당해 법안은 근로자총회

에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총

회의 소집 및 의결요건 등을 명시하는 한편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민

주적 선출절차 임기 권한 등을 규정하여 근로자들로만 이루어진 근로자총회

를 규정하고 근로자대표를 상설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수진의원 대

박귀천 박은정 권오성 앞의 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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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발의안 제 조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이외에도 주요 기업경영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의결사항 보고 및 협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수진의원 대표 

발의안 제 조부터 제 조까지 기업차원의 경영참가를 위해 근로자 추천 사

외이사 노동감사 이수진의원 대표 발의안 제 조부터 제 조까지 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근로자대표와 경영참가에 대한 규정을 처음으로 법률로 

체계화하고 있는 이수진의원 대표 발의안은 근로자대표와 경영참가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수진의원 대표 발의안을 살펴보며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대표성 확보 

근로자회의체 운영

다양한 사람들의 이익과 요구를 의제화시키고 이를 공론의 장으로 진입하

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이슈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의제설정과 결정단계에서 모든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선결조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

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요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느끼

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신의 참여로 결정된 안건에 대해 높은 책임성과 수용

도를 보일 것이다 나아가 다수의 의사결정이 담보된 장이 마련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조율을 통해 대표되는 의사는 정

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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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안에 대해 이수진의원 대표 발의안 제 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총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

며 근로자총회는 근로자회의체의 운영규정 제정과 변경 근로자대표자 근로

자위원의 선출 위촉 해임에 관한 사항 근로자위원회에 위임할 안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

로자대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의의를 가진다

근로자대표기구 설치범위의 확대

년도 기준 명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수는 

명인 반면 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수는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명 미만 사업장 임금근로자 수가 우리

나라 임금근로자 수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중에 

비해 이들을 위한 이익대표 기제는 미비하다 명 미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에 불과하고 노사협의회는 상시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서도 근로자대표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기구의 설치범위를 확대

해야 할 것이다

이수진의원 대표 발의안 제 조에 따르면 상시 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게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노사공동위원회 임무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의 추천

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위원으로만 구성된 근로자위원회 구

고용노동부 󰡔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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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조항을 통해 근로자대표기구의 설치범위를 인 이

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있음은 물론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총

회를 통해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 미만의 경우 근로자대표를 통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보다 근로자총회를 통해 모든 근로자를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자대표 위원 의 대표성 확보 

대표성은 전체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다양한 이익 조정을 통해 모

집단의 통일적인 보이스를 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이익이 집단

적으로 통일성을 띄는 의사로 대표 되기 전에 다양한 근로자들의 이익이 조정

되는 대리 라는 과정을 통해 대표 의 의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리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근로

자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대표 의 정당성을 견고하게 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대표는 비정규근로자 소수근로자 간접고용근

로자 등을 포섭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대표는 다

양한 연령과 성별 직종 고용관계를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업의 

규모 산업의 종류 직종별 특성 등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령 성별 직종 고용

형태별 구성율은 변화될 수 있다 다만 비정규근로자 등이 근로자대표로 

구성됨에 있어 근로자 수에 비례하게 할 것인지 일정 수로 고정하여 대표하

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수진의원 대표 발의안 제 조 제 항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당

해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를 포함한 근로자위원의 수는 인 이상 인 미

만으로 구성하고 사업장의 규모 성별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 및 구성 등을 고

박귀천 박은정 권오성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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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위원 수의 구성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게 되면 탄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이수진의원 대표 발의안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근로자대표

는 최소 재직기간이 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들을 대표

함에 있어 조직에 대한 이해도는 필요한 자질이므로 당해 제한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자대표 위원 선출의 공정성과 민주성 

근로자대표 위원 선출의 절차적 공정성과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근로

자대표가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근로자대표자 혹은 기구 가 

피 대표자들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표

성 취득 시 중요한 것은 근로자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공정성과 민주

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수진의원 대표 발의안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만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

대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의 근로자대표에 대한 부분과 상충

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법의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

의 이원화보다는 이를 일원화해나가는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수진의원 대표 발의안 제 조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근로자총회에서 

근로자대표자 근로자위원의 선출 위촉 해임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대표선출 위원 선출 절차에 있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선출 절차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고 있다

박귀천 박은정 권오성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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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 확보

근로자대표 위원 공정대표의무 

노동자의 진정한 의사를 대표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근로자대표 위원 의 자격 유지에 대해 다수의사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공정대표의무 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대표

의무는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과 이에 근거한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다

공정대표의무는 특정인의 이해를 대표하는 행위로 전체의사에 반하는 이익

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서 소극적 의무는 물론 다양한 노동자 특히 

소수 노동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

한다 요컨대 공정대표의무의 보장은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임과 동시에 노동자의 자주성 과 대표성 을 강화시켜주는 제도적 장치라

고 할 것이다

이수진의원 대표 발의안 제 조에서도 근로자대표 위원 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가 있

다 고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대표위반 사후조치로써 노사 

합의는 공정대표 위반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

자대표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주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 자격 박

탈 등의 강력한 인적 조치도 함께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정대표

의무를 다하는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대표 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처우가 금

지되어야 할 것이다

박귀천 박은정 권오성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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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위원 의 역할

근로자대표 위원 의 역할은 노동조합법 제 조의 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

의 목적과 동일하게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

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는 구성과 운영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

도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기구로써 추구하는 목적은 동

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조건의 유연화 또는 불리

한 근로조건을 합의하는 주체로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자들

의 근로조건에 대한 유지 개선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대표로 기능하게끔 역할

을 변화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 대표 발의안 제 조에서는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위원

회 심의를 거쳐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있으며 제 조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회와 노사공동위원회의 위

원으로서 당해 법률안에서 정하고 있는 안건을 심의할 권한을 가진다

정보권의 보장 

현대사회는 숙련노동자의 독점적 위치에 따른 구조적 권력 조건이 해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권력자원으로써 정보 능력은 필수적이다 정보란 기

업의 발전 가능성 및 사업장의 활동 등과 관련하여 고용관계에 본질적 변화를 

가져올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의미한다 정보권은 근로기준법

제 조에서 보장하는 근로조건 대등 결정을 위한 수단으로써 필수적인 조치임

으로 근로자대표 위원 가 요청하는 정보권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온전

박귀천 박은정 권오성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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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보장받아야 할 것이며 적시에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수진의원 대표 발의안 제 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노

동이사 노동감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

여 사용자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를 통해 근로자대표 위원 의 정보권을 규정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대표 위원 활동 보장

근로자대표 위원 활동이 조직적이고 상설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대표

로서 활동하는 근로자대표에게는 그 활동을 이유로 임금상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적정한 유급 활동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

로자대표 위원 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대

표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협약 호에서도 적절한 수준에서 노동자대표가 그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편의제공은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여서

는 안된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 대표 발의안 제 조에서는 사용자가 필요

한 장소를 사용하게 하는 등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조

에서는 근로자대표 위원 의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규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협약 호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편의제공은 근로자대표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고 사용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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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의결사항 관련

의결대상의 확대

현행 근로자참여법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사항은 복리후생적 측면

에 머물러 있어 협소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보장 헌법 제 조 제 항 은 헌법상 권리로써 자연권에서 유래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재산권은 노동의 존엄성 을 지키는 가운데에서만 

행사 가능한 한계를 진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응

할 의무를 지며 회사경영 차원의 의제라고 하더라도 노동의 존엄성을 보장

하기 위한 측면이라면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며 합의할 수 있다

나아가 근로자는 구조조정 경영상 위험을 위한 정리해고 등 기업경영에 

대한 부담에 대해 자신의 직업적 지위와 맞바꾸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 고용의 계속성 및 장래의 임금채권은 근로자 생존의 기초이고 노

동자가 가지는 특수한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하여 근로자참여

법 제 조에서 다루는 협의대상 중 당해 사항에 해당하는 논의대상은 의결대

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근로자참여법에서 협의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을 표 

와 같이 분류하고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사항 노동자의 직업

적 지위와 생계와 관련된 사항은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성과향상과 

배분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대상으로 존치하되 차후 논의를 통해 의결사항으

로 규정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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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근로자참여법 제 조 협의사항 재분류

연번 구분 내용

1
인간의 존엄성 보장 

관련

·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

강증진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2
노동자 직업적 지위와 

생계 관련

·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

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 근로자의 고충처리

· 근로자의 복지증진

3 성과향상과 배분 관련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종업원지주제(」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

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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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의 효력 관련

현행 근로자참여법은 물론 이수진의원 대표 발의안 역시 의결된 사항을 정

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조항은 두고 있으나 당해 의결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의결 효력 규정을 단체협약 또는 취업

규칙 등에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 수준의 경영참가 확대

노동이사제

의의

기업 내 노동이사제도는 근로자 경영참가 제도의 일종으로 기업의 의사결정 

단위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하여 기업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개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행 근로자참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

사협의회 이수진의원 대표 발의안이 제시하고 있는 노사공동위원회는 일상적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라면 노동이사제는 전략적 의사결정과정

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에 해당된다 이는 기업의 목적이 주주이익 극대화

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담아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 모델

의 인식과 소유권이 곧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본의 소유와 무관

박귀천 박은정 권오성 앞의 글
박귀천 박은정 권오성 위의 글
박태주 한국에서 근로자이사제 의 도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의 시도
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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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할 수 있다는 시민법적 관점에 기초한다

또한 노동이사제는 회사의 전략적 과정에 노동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

도록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킨다 이는 노동자들이 회사를 이루는 주요한 구성

원으로써 경영진 주주와 함께 노동자들도 조직의 성과와 책임을 균형있게 나

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따라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관점에 초점을 

두지만 이사회 멤버로서 당해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회사에 최선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즉 노동이사

는 근로자를 대표하여 이사로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로서

의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이러한 노동이사제는 기업 내 의사결정구조

로 대표되는 회사지배구조를 주주 중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노

동자 대표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도입현황

노동이사제도는 서울특별시에서 지난 년 월 노동이사제도 를 개 투

자출연기관에 도입하면서 시작됬다 경기도는 년 월 관련 조례 제정

이하 조례 제정 일자 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인천광

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부천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의 순으로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

이다 대전광역시는 년부터 정원 명 이상의 공공기관에 의무도입을 대

상으로 하는 노동이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이사제도 도입의 확대

는 금융공기업과 국책은행들까지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

행정혁신위원회가 근로자추천이사제도 도입의 검토를 지시하면서 시작되었다

박귀천 박은정 권오성 앞의 글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대전시 공공기관 상생협치 노동이사제 내년 전격 시행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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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업은행 노사가 노조추천이사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공기

업 한국동서발전과 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개 공기업 들도 의결권 

없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도 를 도입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기업 최초

로 노동이사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편 공공기관 이사회의 근로자 참여와 관련하여 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

임이사 중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

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인 이상씩 포함되도록 

하는 김경협의원 대표 발의법안 의안번호 과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상

임이사 중 노동이사를 인 이상 근로자 정원 명 미만인 공기업 준정부기

관의 경우에는 노동이사 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박주민의원 대표 발의법

안 의안번호 이 있다

주요쟁점

노동이사의 수 임기 선임절차

노동이사의 수를 비상임이사 대비 비율로 할 것인지 고정인원으로 할 것인

지가 문제된다 또한 임기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일반 비상임이사의 임기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선임 절차는 직원 전체의 의사

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 전체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방식을 통해 선임

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신재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에 관한 법적 과제 법이론실무연구 제 권 제 호 

박귀천 박은정 권오성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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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 

노동이사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중점을 두는 제도라는 점에서 비상임이사

로서의 권한을 갖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

를 보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노동이사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직원으로서 징계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사로서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현행 노동조합법 제 조 제 호에서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

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제 조 제 호에서는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의 참가하는 경우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노동이사가 당

해 경우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이해대변기구의 일종으로서 기능한다는 목적에 근거한다면 노동조합과 노동이

사제는 오히려 밀접한 관계로서 연계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 따라서 노

동이사의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

도가 필요하다

박귀천 박은정 권오성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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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천 이사 및 노동감사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현행 상법 제 조의 제 항 본문은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분의 이상을 사외이

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

회사의 사외이사는 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써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대

표이사 선출 경영진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

문에 사외이사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이

다 따라서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기업의 주요 구성원인 노동자의 이

해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둠과 동시에 기업의 조력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동자 측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

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수진의원 대표 발의안에서는 당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의원 대

표 발의안 제 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의 수 명 이상인 경우 상법 제

조의 에 따라 이사 총수의 분의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하는 상장회

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사외이사 중 인 이상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근로자들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선

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에 관한 의안을 분리하여 상정

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방식을 따르며 인 이상의 근로자 추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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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이사를 동시에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조의 의 집중투표제를 적

용한다고 하여 사외이사 선임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외이사를 둘 의무

가 없는 주식회사 중에서도 자산총액이 천억 원 이상이고 상시 사용근로자

가 인 이상이라면 사외이사를 둘 것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제 조 제 항

노동감사

감사는 회계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

한 감시 감독기관이다 이를 위해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시할 수 있

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회사의 감사 역시 투명하고 적법하게 기업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담당하는 역할로써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주요 구성원인 노동자가 추천한 감사의 참여 역시 필요하다

이수진의원 대표 발의안 제 조에서는 노동감사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상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노

동자가 추천한 자 중에 상근감사를 선임토록 하는 것이다 한편 상법 제 조

의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자는 상근감사가 될 수 없

으나 이수진의원 대표 발의안 제 조 제 항에서는 상법 당해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상근감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상근감사의 

임기 동안 휴직하고 상근감사의 임기가 만료한 후 복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감사의 선출 절차 역시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와 동일하게 노동감사

의 선임은 근로자들로부터 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투표하여 최다득표

자를 상근감사로 선임하는 방식을 따른다 인 이상의 노동감사를 동시에 선

상법 제 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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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조의 의 집중투표제를 적용한다 제 조 제

항 또한 상근감사를 둘 의무가 없는 주식회사 중에서도 자산총액이 천억 원 이상

이고 상시사용 근로자가 인 이상이라면 상근감사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조 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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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종합검토

본 고에서는 근로자 이익대표제의 이론적 기초 경영참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기초 현행 근로자 이익대표제와 경영참가제도의 소개와 한계 개

선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검토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는 불균형하게 설정된 노사관계 지형 속에서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개별계약 차원에서의 계약자유 원칙을 집단적 차원에서 회복할 수 있도

록 헌법 제 조 제 조 근로기준법 제 조에 기초해 집단적 자기결정

권 을 보장받는다 나아가 실질적인 노사대등 관계 구현을 위해 노동자는 자

기 의사 표현을 위한 정치적 권리 를 부여받는다 이는 종종 헌법 제 조

에 따라 보장되는 사용자의 재산권과 충돌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의 법적 근거는 자연권 에 근거한다 자연권

은 인간 의 평등한 탄생에서 태동하는 본질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권에 기반해 인간다운 삶 을 이루는 노동의 

존엄성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이러한 삶을 이루기 위한 사회질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정치적 권리 를 부여받는다

한편 재산권은 사회적 법률의 소산으로써 불가침의 권리로 보기 어렵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 조 제 항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

한다는 취지 헌법 제 조 제 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

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재산권은 

자연권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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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동자의 존엄 을 보장하는 가운데서만 행사 가능한 한계를 가진다 나아

가 노동자는 자연권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응집에 친화적인 경제

질서를 모색하는 가운데 민주적인 방식에 기반해 부과된 법과 규칙 그리고 

규제를 기업에 요구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자는 자신들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근로자 

이익대표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러한 자연권에 기반한 노동자

의 정치적 권리 행사에 대해 응해야 할 의무를 진다 한편 근로자 이익대표

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집약시키고 정당하게 대변할 수 있는 기구로 기능해야 

하므로 노동자 전체의 이해와 이익 조정을 통해 노동자 전체의 특성을 반영

한 통일적 보이스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사회환경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맞추어 노동시장의 중요 이슈

와 쟁점 해결을 위한 경영참여로서 노동자 경영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화 비정규직 문제 사내하청 문제 중소기업 근로자 처우개

선과 일터혁신 안전보건문제 고령화 양질의 일자리 등 다양한 노동 이슈는 

기존의 임금과 근로시간으로 대표되는 근로조건 개선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

이다 이러한 다양한 노동시장의 이슈는 기업의 존립과도 즉결되는 문제로써 

기업을 이루는 많은 노동자들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러한 많

은 노동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경영권 이라

는 명목으로 주주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기업의 주주가 기업 운영에 있어 유일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한가 만약 투자액이 곧 책임한도인 유한회사가 파산하여 채무불이

행 상태가 되거나 수억 원의 환경피해를 유발하거나 심지어 누군가의 죽음

을 초래한다면 이로 인한 위험과 책임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주주는 

로버트 달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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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투자액 이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반면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

동자들의 생계와 파괴된 지역사회는 회복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업은 이들에게서 재화와 용역을 취하고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채 청구서

만 남기고 떠난다

위험이란 일이 잘못될 때 누가 고통을 떠안느냐의 문제이다 물론 기업과 

주주들도 수입을 잃거나 투자액을 날릴 위험이 있겠지만 기업 행위의 결과

로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에 비하면 실로 무색한 수준이다 노동자는 기

업활동으로 인해 업무 중 부상 발암률 및 발병률 증가 일자리 해외 이전에 

따른 공동체 및 가정붕괴 등의 막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기업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면 수입이나 직장보험조차 없는 생활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기

업의 성과와 위험 책임의 공유와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본질과 기업의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의 방식에 대해 주주중심주의 모델로 대표되고 있는 현

재의 시각을 이해관계자주의 모델의 차원에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 주식회사 은 정치 경제학적 고려에 따른 입법의 산물이다 아울러 

기업은 주주의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없고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채권 내에

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주주는 잔여 이익 청구를 위

한 유일한 위험부담자로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 은 주주의 것 으

로 치환할 수 없다 오히려 기업은 다양한 성과와 위험을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총합체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

정 구조로 정의되는 기업지배구조 역시 누가 기업을 지배할 것인가 에서 

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업은 누구의 이익에 복무해야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총합이 기업이라면 기업의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에 있다

톰 하트만 기업은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 어마마마 
톰 하트만 위의 책

이상준 박제성 정동관 민주적 기업 모델과 제도 한국노동연구원 



- 96 -

최근 이해관계자 모델을 기업경영의 현장에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경

영 이 화두가 되고 있다 경영진이 근로자 거래업체 고객 지역사회 등 모

든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봉사한다는 관점을 통해 단기지향성을 폐기하고 장

기 관점을 갖기 위해 인센티브를 개편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물론 이러한 

를 대표하는 핵심지표 를 기업의 투자자가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의미

는 있으나 이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관점은 결국 기업의 궁극적 목표가 수익 극대화 

있음을 역설한다 경영의 목표는 기업의 장기이익 추구를 위한 것일 

뿐 기업경영 성과 귀속 주체에 대한 변화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결국 기업 

성과 귀속 주체가 주주 로 귀결되는 결론은 주주중심주의 모델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성과 배분과 귀속 차원 에서 재산권이 이윤수취의 

특권을 부여한다는 관념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은 본래 사

회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 공기 로서 기업은 사회의 구성요소로서 사회 

전체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고 보는 시민법적 접근 에 기초한다 이는 노동

자의 경영참가의 방식이 반드시 재산권 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과 배

분을 위한 의사결정 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균형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들이 조직에서 차지하는 권력의 차이 책임과 이익 분배 수준 회사에 의존성 

등을 따지어 이해관계자 모델의 지형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

환경 사회 지배구조
환경 환경경영인증 환경정보 공개 이해관계자 대응 국제이니어시티브 참여 등 환
경 경영조직 환경교육 환경 성과 평가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유해 화학물
질 배출량 용수사용량 재이용량 폐기물 배출량 재활용량
사회 기간제근로자 비중 인구보호 프로그램 운영 여성근로자 비중 협력사 지원 공
정거래 프로그램 부패방지 프로그램 제품 및 서비스 안전성 입증 사회공헌 지출액
기업지배구조 주주총회 배당 기업지배구조 공시 이사회 독립성 이사회 운영실적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운영 현황 외부감사 독립성 이사회 운영 
규정 등 공개 등급 공개 한국지배구조원 평가 활용 핵심지표

최남수 앞의 책

최남수 위의 책



- 97 -

업에 편입되어 있는 정도 종속성 위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생존

과 생계를 같이하는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노동자들의 이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위한 경영참가의 저변을 넓혀

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를 주주에서 이해관계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은 기업의 소유와 결정의 구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이

다 따라서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해만이 고려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균형있게 표출되고 조율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 를 기업 현장에

도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은 당위 의 차원이다 나아가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기업 운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영참가제도 를 설계

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

떠한 자도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국민경제와 공동체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독점 및 왜곡을 비롯한 시장 실패를 교정함은 물

론 적정한 소득분배를 위하여 경제주체들이 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성과에 

대한 배분의 몫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적 목표로써 헌법 제 조가 

규정하는 경제민주화에 부합한다 즉 우리사회에 경영참가제도 를 제도화하

며 안착시키는 것은 국가 단위로 고착화된 민주주의 지형을 일터라는 단위로 

확장함은 물론 기업 내부의 권위의 소재와 분배를 변화시키려는 시도와 관련

된 의사결정에 권력을 행사하는 산업민주주의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여정의 정수 가 될 것이다

현행 근로자 이익대표제의 대표적인 기제는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으로써 집단적 이해 대변 통로로 기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낮은 조직률은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통로로써 노동조

합의 한계를 보여준다 또한 정규직 위주의 노동조합 구성은 다양한 고용관

계로 매여있는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하청근로자 등의 미조직 노동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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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대변의 통로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정치적 권리의 격차

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개별법령에서 과반수 근로자대표 이하 근로자대표 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단위의 경우 

개의 법 개 조문에서 근로자대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령에 

따라 잠정적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근로자대표의 특성상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근로자대표기구로 기능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또한 근로기준법 에서의 근

로자대표는 유연한 근무를 위한 합의의 주체로 상정되어 있어 그 역할이 노

동자 이익을 진정으로 대표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또한 과반수

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상정하고 있는 점도 미조직노동자 등 소수 

노동자의 의견이 경시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외에도 대표자의 자격요건

수 구성에 대한 규정 미비 노동자들의 의견집약 기회가 제도적으로 확보되

지 않아 민주적 통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도 근로자대표의 한계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노사협의회는 현행법상 일종의 경영참가를 가능케 하는 근로

자대표기구이다 상시 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결정을 위한 법정 의무적 설치 기구이다 그러나

상시 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명 미만의 

사업장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 사용자 위원을 일률적으로 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 이익이 대표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다수의사를 통한 민

주적 통제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한편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은 물론 경영사

항에 해당하는 사항도 논의과제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노동조합과 근로

자대표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은 근로자의 교육훈련

복지시설 사내복지기금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등으로 대부분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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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에 그친다 반면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측면 노동자의 직업적 

지위와 생계와 밀접한 측면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성과 배분 논의들은 

협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근로자대표제와 경영참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본 고에

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노동조합은 노동관계의 시작이며 대체를 

상정하지 않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제도가 노

동조합의 역할을 부정하는 가운데 설계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조합에 의한 

집단적 자치에 기초한 의사결정 방법이 원칙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

다 다만 노동조합의 낮은 조직률로 이해 대변 통로가 부재한 미조직 노

동자들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하여 근로자 이익대표제의 개선은 필요하다

둘째 근로자대표제도의 정비방안이 기존 제도의 수정에 그칠 것인지 새로

운 제도 설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선제적 장치로써 근

로자대표제도 구축을 위한 근로자대표 조직에 관한 조직법이 제정되어야 한

다 별도의 조직법을 통해 규정되는 근로자대표 는 근로조건의 결정 차원에

서만 기능하지 않고 경영참가 라는 기업 운영 차원의 의사결정에도 노동자

를 대표하는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

셋째 근로자대표제도의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의제

설정과 결정단계에서 노동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회의체는 모든 사업장에서 운영하되 인 이상의 경

우에는 노동자회의대표기구를 마련하고 인 이하는 총회를 통해 운영하도

록 함으로써 근로자대표가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사가 집약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대표가 실질적 대표성 획득을 

위해 대표선출 절차 자격요건 피선거권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박귀천 박은정 권오성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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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근로자대표는 다양한 직종 성별 등 모든 근로자를 아우르는 포괄

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조건에 기반해 근로자대표가 구성될 수 있

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근로자대표의 자주성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대표는 모든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고 대표할 공정대표의무를 진다

또한 근로자대표의 역할은 근로조건의 유연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

건의 대등결정에 입각해 노동조합에 의해 협약자치로 대표되지 못하는 미조

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의

사결정에서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써 근로자대표의 정보권과 유급 

활동보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의결대상의 확대와 효력 규정의 명확화이다 이는 노동자 경영참가

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현재 현행법상 협의사항 중 주요사항들을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사항 근로자의 직업적 지위와 생계와 관련된 사항은 

의결사항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과향상과 배분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대상으

로 존치하되 차후 논의를 통해 의결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결의 효력과 관련해서도 취업규정과 단체협약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전략적 수준의 경영참가이다 노사협의회의 일상적 경영의사결정에

서 넘어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단위에 노동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노동자

들의 경영참가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이사제와 노

동감사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수진의원 등 인이 발의한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은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들이 대다수 반영되었다 당해 

박귀천 박은정 권오성 위의 글



- 101 -

법률안은 근로자대표제와 경영참가를 별도의 조직법으로 규정하면서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률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와 같다

표 근로자대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정리

구분  ｢근로자대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3조)

상설적 지위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임기 : 2년, 연임가능(제15조)

대표성
다수의견

집약기회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는 모든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근로

자 총회를 설치 (제12조)

대표성

설치

범위확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

로자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회를 두어야 함.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총회로 갈음 가능(제13조)

포괄적

대표

근로자위원은 사업장의 규모, 성별,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 및 

구성 등을 고려하여 3~15인 미만으로 구성(제14조 제2항)

선출

공정성

/민주성

①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과반수 노조는 근로자대표가 

되고 근로자위원을 위촉(제14조 제1항)

② 피선거권 요건: 1년 이상 재직자(제14조 4항)

③ 그 외의 선출,위촉, 해임 : 총회 심의사항(제12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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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

공정

대표의무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정하

게 대표할 의무가 있다.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노사 합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제9조)

불이익

처우금지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노동이사, 노동감사가 이 법에 규정된 

활동을 함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등 불이익하

게 처우 금지(제4조) 

위원의 

역할

근로자위원회 및 노사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써 법에서 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권한을 가짐(제18조) 

정보권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노동이사, 노동감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 (제6조)

활동보장

①활동 개입 및 방해금지(제5조)

②필요한 장소 사용 등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제6조)

③활동시간 유급 보장(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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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대상

관련

(노사공동

위원회)

의결대상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종업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종업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종업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
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우리사주제 기타 종업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3. 종업원의 복지증진

  14. 종업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15.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1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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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기업의 운영 이른바 경영사항 에 관한 결정은 그간 사용자의 불가침 권

리 라는 인식 기업의 목적은 효율성의 극대화 혹은 주주의 이익 극대화라는 

인식에 기초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효율성 을 도모

하는 수준에 그치고 정치적 차원의 논의는 충분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효율성 이라는 경제적 논리 에 갇혀 기업경영에 관한 사용자의 독

점적인 권리만을 인정해서는 기업 안에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며 꾸려가는 

노동자 일 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노동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기

업이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며 인간다운 삶 을 이뤄낼 수 있는 공간으로 변

화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해가 충분히 대표될 수 있어야 하는 

정치적 권리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은 이미 기

울어진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춤은 물론 효율성의 논리로 정해지는 시장

경제에서 민주적 통치를 가능하게 하고 노동을 상품 이 아닌 인권 의 차원

에서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겨줄 것이다

또한 기업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써 노동자 의 이해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

정에서 충분히 숙려될 수 있도록 일터 민주주의 가 도입되어야 한다 민주주

의가 일터에서 구현될 때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는 물론 기업의 지향점도 공

공선 을 위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사회적 대화의 의제는 기업의 일상적 경영에 대한 논의부터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략적 수준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기존보다 폭넓고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경제적 영역은 불

가침의 영역 이라는 신화에 터잡아 다루어지지 못했던 정치적 논의 를 기업

이라는 공간에 불어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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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는 노동법에 기초를 두고 노동자 이해대변 기제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의 전반적인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회사법제에 대

한 고찰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 회사를 규율하는 다양한 법제

의 고찰을 통해 근로자이익대표제와 경영참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튼튼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당해 주제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하

겠지만 본 연구가 미약하나마 새로운 논의의 바람에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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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re have been growing problems with users' power abuse, 

sexual harassment at work, harassment at work, and discrimination, and 

issues that cannot be solved by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alone in 

labor-management relations. Beyond the problems between users and 

workers, the gap between union members, non-union members, many union 

members and minority union members,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workers from large and small companies and subcontractors are also 

widening. 

In addition to political democratization as a solution to this, economic 

democratization, industrial and workplace democratization are being 

requested. To this end, the stable institutionalization and operation of the 

workers' interest representation system and the management participation 

system are required as the leg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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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while, a company is a system created by law. Therefore, corporate 

governance design is also a matter that can be decid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s decided to grant corporate character. The state 

decided to give companies corporate character and treat them like people 

because it expected certain public functions to companies. Therefore, it is 

time to discuss the political structure of the company and the role theory 

of the public function of the company, not just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company.

Designing a system to balance the rights of workers to their interests 

would also be the first step in settling in our society, as stipulated in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to fairly distribute the wealth generated by 

the entity and change the material and distribution of authority within the 

entity.

In this regard, the workers' interest representation system and 

management participation system guaranteed by the current law serve as 

an interest defense mechanism that can carry out workers' "just right to 

distribute." However, the current law makes it difficult to realize workplace 

democracy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because it is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a company's owner is a "owner" or "shareholder" and does 

not fully capture its willingness to change its arbitrary decision-making 

structure

Therefore, this study starts by questioning the shareholder-centere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recognizing that "management rights" are 

inviolable rights based on property rights. It also emphasizes that it is time 

for changes in the current worker' interest representation syste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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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participation system designed on this theoretical basis. To this 

end, the theoretical basis is discussed so that the systems are designed in a 

way that fully guarantees the basic rights of workers.

In particular, Chapter II explores the theoretical basis of worker interest 

representation through work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political 

rights necessary to achieve a human life. In addition, Chapter III examines 

the nature of the entity and its governance structure, and discusses the 

inevitability of introducing workplace democracy to change corporate 

governance. In Chapter IV, we will learn the role and content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which provides the basis for labor union, 

(majority) workers' interest representation and management participation, 

and learn the limitations of each system. Finally, Chapter Ⅴ presents ways 

to improve the future worker interest representation system and 

management participation system based on thes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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